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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Ⅰ. 연구개요

□ 농어업 기자재 부가가치세 사후환급 제도(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의2①)는 기

본적으로 영세율 제도와 유사한 효과를 가지면서 해당 품목의 농어업 이외의 전

용을 방지하는 위한 목적의 제도로 운영 

○ 미가공식료품에 대해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상황에서, 전단계 혹은 전전단계

에 포함되어 있었던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않는 경우에는 실효세율이 명목세율

보다 높아지는 누적효과(cascading effect)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를 제거하기 

위한 제도 

○ 물론 영세율제도와는 세부담(경감)이 발생하는 시점, 징세비용을 포함한 납세

협력 비용 등에서는 차이가 존재 

□ 본 과제에서는 농어업 기자재의 부가가치세 사후환급 제도에 대해 효과성 및 효

율성 등의 측면에서 평가 

○ 동 조항의 취지인 ① 농수산물 생산기반 유지, ② 농수산물 안정적 공급 유도, 

③ 농가 소득안정 등에 어느 정도 기여하고 있는지에 대해 분석 

○ 수요탄력성 추정, 공급탄력성 추정, 일반균형 모형 및 산업파급효과 분석 등을 

통해 효과성 평가 

- 농가에 대한 소득지원 효과, 그리고 조세의 재분배 측면에서의 추가적인 기

여도 등에 대해서도 검토 

○ 동 제도와 밀접하게 관련된 영세율 제도와의 관계 등을 포함하여 효율성 측면 

등에 대해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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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분석내용 및 결과

□ 수요분석을 위한 수요함수 추정결과 농어업 생산물 전체로 보면 수요의 가격탄

력성이 매우 낮은 것으로 확인 

  가격탄력성(미보상) 소득탄력성

식･음료품 0.00355 3.05283 -0.00716 0.02209

주 1. (미보상자기)가격탄력성과 소득탄력성은, 가계동향조사자료의 1990∼2015년의 분기별 개인평균치
를 기준으로 측정한 값 기준

<표 1> 선형지출체계 수요함수의 회귀분석 결과

(단위: 십만원[])

○ 국내의 기존 연구는 주로 개별 농산물의 수요탄력성 추정 등에 치중하고 있으

며, 탄력성이 큰 것으로 추정 

○ 동 제도에 대한 평가를 위해서는 개별 품목이 아닌 농산물 전반에 대한 탄력

성 추정 등이 필요하며, 본 연구의 분석결과는 이론적 예측과는 부합 

□ 일반균형분석(CGE 모형)을 통한 모의실험 결과, 농어업 기자재 영세율 제도 및 

사후환급제도는 농산물 가격을 2.70% 낮추고, 생산량을 0.55% 확대시키는 것으로 

추정 

○ CGE 모형 분석에서는 농어업 기자재에 영세율 제도나 사후환급제도의 축소를 

의미하는 가설적인 경우를 설정하여 효과를 분석 

○ 현행 영세율 및 사후환급 제도가 농산물의 가격안정 및 생산기반 확대 효과를 

어느 정도 발휘하고 있을 가능성을 시사

□ 실증분석 및 모의실험 결과를 이론적인 모형과 결합하여 정책목표 달성 측면에 

대해 논의할 수 있는데, 동 제도의 당초 취지인 ① 농수산물 생산기반 유지, ② 

농수산물 안정적 공급 유도, ③ 농가 소득안정 등의 다양한 정책목표 중에 ①과 

②의 목표에서 효과성이 더 큰 것으로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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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분석결과 

○ 소득계층별 귀착효과: 농산물에 대한 소비지출이 전체 소비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저소득층에서 상대적으로 더 높다는 점을 감안하면, 동 제도는 소득계

층별 세부담의 형평성 측면에서는 대체로 긍정적 

- 다만, 이러한 효과는 동 제도의 당초 취지에 제시되어 있지는 않다는 점에서, 

본 연구에서는 기타 논의사항에서 언급 

○ 농업 전반에 대한 지원은 농가와 비농가 사이의 소득격차 축소 등에도 부분적

으로 기여할 수 있는 측면 

○ 산업연관분석 결과

- 미가공식료품 중 생산과정에서 원재료･중간투입재 등의 중간투입비율이 낮아

서 부가가치율이 높은 품목일수록 부가가치세 환급액 역시 작아, 소기의 정

책효과가 작게 나타나는 것으로 분석

□ (효과성 분석) 사후환급이 소비자 후생증진, 농산물 가격 안정, 농어민 소득지지 

등의 효과를 부분적으로 가지는 것으로 판단 

□ (효율성 분석) 

○ 납세협력비용 등을 감안하면, 동 제도는 영세율제도에 비해서는 비효율적 

○ 그러나 영세율제도 적용으로 인해 비농업부문으로 지원이 누수되는 것을 방지

하는 것이 동 제도의 취지라는 점을 감안하면, 동 제도를 단순하게 영세율 제

도와 비교하는 것은 한계 

○ 따라서 누수효과가가 크거나 부정유통의 가능성이 높은 품목에 대해서는 사후

환급제도를 유지하고, 그러한 가능성이 낮은 품목에는 영세율 제도를 적용하

는 것이 합리적  

□ 농가소득지원 측면에서 다른 직접지원 방식 등 다른 방식의 지원보다 더 효율적

인지는 일률적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측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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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결론 및 정책시사점

□ (시사점 및 개선방안) 미가공식료품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현재의 조

세제도하에서는 동 제도의 존치 필요성은 대체로 인정되며, 납세협력비용 등을 

감안하여 영세율제도와의 역할을 합리적으로 설정하여 운용하는 것이 필요  

○ 원론적으로는 적용대상을 지속적으로 늘리는 것이 합리적이지만, 제도가 복잡

해지고 농어업인이 부담하지 않는 대행 납세협력비용의 증가하는 문제 등을 

감안할 필요  

○ 지원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대상에 대해, 영세율 제도와 과세환급 제도의 대상

에 효과적으로 편성하여 운영하는 것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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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 농어업 기자재 부가가치세 사후환급제도(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의2①)는 기본

적으로 영세율 제도와 동일한 효과를 가지면서 해당 품목의 농어업 이외의 전용

을 방지하는 성격 

○ 전단계 혹은 전전단계에 포함되어 있었던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않아 실효세율

이 명목세율보다 높아지는 누적효과(cascading effect)를 제거 

○ 하지만 영세율제도와는 세부담 환급시기의 차이, 납세 및 징세 관련 비용 등

의 차이가 존재

□ 농어업 기자재 부가가치세 사후환급제도의 효과성 및 효율성 등에 대해 평가

○ 동 조항의 취지인 ① 농수산물 생산기반 유지, ② 농수산물 안정적 공급 유도, 

③ 농가 소득안정 등에 어느 정도 기여하고 있는지에 대해 분석 

○ 수요탄력성 추정, 공급탄력성 추정, 일반균형 모형 및 산업파급효과 분석 등을 

통해 효과성 평가 

- 농가에 대한 소득지원 효과, 그리고 조세의 재분배 측면에서의 추가적인 기

여도 등에 대해서도 검토 

○ 효율성 측면, 동 제도와 밀접하게 관련된 영세율 제도와의 관계 등에 대해 검토





Ⅱ. 연혁과 현황, 해외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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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연혁과 현황, 해외사례 

1. 연혁과 현황

가. 제도의 개요 및 도입 목적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의2①에 따라 기존에 영세율이 적용되는 농어업용 기자

재 이외에 신규지원이 필요한 품목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사후환급하는 제도

○ 농어업 외의 목적으로 전용 가능성이 높은 기자재를 영세율 적용대상에 추가

하는 경우, 기타 목적으로 재판매 등을 함에 따라 탈세 및 시장가격이 왜곡을 

초래할 가능성 

○ 부가가치세 감면적용 품목은 확대하되, 농･어민에게 실질적인 감면혜택이 돌

아갈 수 있도록 사후환급제도를 2001년 말에 도입

□ 정책목표는 

○ 국회예산정책처(2017)에 따르면, 동 조항의 취지는 “농수산물 생산기반 유지 

및 농수산물 안정적 공급 유도”로 파악되고 있음 

○ 동 제도의 정책목표는 과세남용의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한 제도라는 측면을 

제외하면 동 제도의 정책목표는 농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과 동일하다고 볼 수 있을 것임

○ 부가가치세 영세율 도입의 목적으로 가장 명시적으로 제시된 정책목표는 “국

민생활에 필수적인 품목들의 가격인하를 도모”하는 것이었음

○ 국회예산정책처(2017)에 따르면, 동 조항의 취지인 ① 농수산물 생산기반 유지, 

② 농수산물 안정적 공급 유도, ③ 농가 소득안정 등에 어느 정도 기여하고 

있는지에 대해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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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정책대상자

□ 농림특례규정  제6조에서 정하는 자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농어업경영정보

를 등록한 개인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과 농

업회사법인

- 조특법  제105조제1항 제5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공급받아 

직접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경우만 해당

      가. 비료관리법 에 따른 비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나. 농약관리법 에 따른 농약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다. 농촌 인력의 부족을 보완하고 농업의 생산성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농업

용 기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라. 축산 인력의 부족을 보완하고 축산업의 생산성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축

산업용 기자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마. 사료관리법 에 따른 사료( 부가가치세법  제26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

제되는 것은 제외한다)

      바. 산림의 보호와 개발 촉진에 기여할 수 있는 임업용 기자재로서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것

      사.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유

기농어업자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축산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당해 사업연도 개시일을 기준으로 당해 

법인의 총 발행주식 또는 총 출자지분의 3분의 2 이상을 다음의 1에 해당하는 

자가 출자하고 있는 법인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

- 당해 법인의 임원 또는 직원으로서 상시 근무하고 있는 자

- 이 경우 사업연도 중에 출자지분의 변경으로 위에 명시한 자의 출자지분이 

총 발행주식 또는 총 출자지분의 3분의 2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당해 출자

지분 변경일을 기준으로 함

○ 축산법 에 의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정한 비영리가축검정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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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 가축검정용 사료를 공급받는 경우에 한함

○ 농업협동조합법 에 따른 조합 및 중앙회

- 같은 법에 따라 설립된 농협경제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를 포함

- 단, 농업용 무인헬리콥터를 공급받는 경우만 해당

○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임업 중 영림업 또는 벌목업에 종사하는 자

- 단, 법인은 제외

○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어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개인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영어조합법인

- 수산업협동조합법 에 따른 어촌계

○ 단,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공급받는 경우만 해당

∙ 양어용 사료

∙ 고정식 크레인이 포함된 다목적 해상작업대(어작업 대행 또는 임대의 용도로 

수산업협동조합법 에 따른 수산업협동조합과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및 어촌

계가 공급받는 경우로 한정) 

∙ 양식장 관리용 선박(어작업 대행 또는 임대의 용도로 수산업협동조합법 에 따

른 수산업협동조합과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및 어촌계가 공급받는 경우로 한정)

∙ 어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해당 사업연도 개시일을 기준으로 해당 법

인의 총 발행주식 또는 총 출자지분의 3분의 2 이상을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출자하고 있는 법인

∙ 개인 또는 수산업협동조합법 에 따른 어촌계

∙ 해당 법인의 임원 또는 직원으로서 상시 근무하고 있는 자

∙ 이 경우 사업연도 중에 출자지분의 변경으로 위에 명시한 자의 출자지분이 

총 발행주식 또는 총 출자지분의 3분의 2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그 출자지분 

변경일을 기준으로 함

다. 수혜내용

□ 농･어민의 사업장 및 환급대행자의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은 농어민이 부가가치세 

환급대상 기자재를 구입 또는 수입한 때에 부담한 부가가치세액을 사후 환급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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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급신청 기한

- 농 수협 및 엽연초생산협동조합 등이 환급업무를 대행하는 경우 농 어민 등

은 기자재의 구입일 또는 수입신고일이 속하는 분기말 또는 그 다음 분기말

의 다음달 10일까지 관할 농 수협 등에 신청하고 농 수협 등은 환급대행신청

기한 종료일부터 15일 이내에 관할세무서에 신청

- 사업자가 세무서에 직접 신청하는 경우 기자재의 구입일 또는 수입신고일이 

속하는 분기말 또는 그 다음 분기말의 다음달 25일까지 신청

○ 농 어업용기자재에 대하여 환급신청기한이 경과하여 신청한 경우에도 환급가

능(국세청 법령해석심의위원회 결정, 2008.10.29.)

○ 세무서의 환급기일: 환급신청 기한 종료 후 20일 이내

○ 사후환급의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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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가가치세 환급대상 농 임 어업용 기자재의 범위(아래 표 참조)

부가가치세 환급이 적용되는 농 임업용 기자재(2017.2.7개정)

1. 농업･임업용 필름[비닐하우스용, 보온못자리용, 작물피복용, 과수 또는 수실류(樹實

類) 재배용에 한정한다]과 그 부속자재(비닐 고정용 패드 및 클립, 파이프조리

개, 고정구 및 연결핀, 파이프꽂이에 한정한다)

2. 농업･임업용 파이프(작물재배용 및 축산업용 비닐하우스와 과수 또는 수실류 재

배용에 한정한다)

3. 농업･임업용 포장상자(종이재질의 농산물･임산물 축산물 포장용에 한정한다)

4. 농업･임업용 폴리프로필렌 포대(곡물 포장용에 한정한다)

5. 과일 봉지(과일의 병충해 방지 및 상품성 향상을 위해 열매에 씌우는 봉지에 한

정한다)

6. 인삼재배용 지주목 광망 차광지 및 은박지

7. 차광망(연초 표고버섯 건조용 또는 과수 화훼 채소 야생화 산채 재배용에 한정

한다)

8. 농업 임업용 부직포(작물 수실류 재배용 및 축산업용에 한정한다)

9. 농업 임업용 배지(양액 버섯 재배용에 한정한다) 및 양송이 재배용 복토

10. 축산업용 톱밥(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사용기준을 충족한 것에 한정한다)

11. 이앙기용 멀칭종이(논농사 피복용에 한정한다)

12. 농업 임업용 방조망(防鳥網) 및 방풍망(과수 수실류 작물 재배용 및 축산업용에 

한정한다)

13. 농업 임업용 양수기

14. 볍씨발아기

15. 동력배토기

16. 동력예취기

17. 가축급여(家畜給與) 조사료(粗飼料) 생산용 필름

18. 화훼 야생화용 종자류

19. 채소봉지(애호박 오이용에 한정한다)

20. 버섯재배용기

21. 축산업용 차량방역기

22. 폐사축처리기

23. 축사세척기

24. 카우브러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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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축산 악취제거기

26. 약사법 에 따른 동물용 의약품

27. 작물 지주대

28. 농업 임업용 무인헬리콥터

29. 농업 임업용 로더(2톤 미만)

30. 농업 임업용 굴삭기(1톤 미만)

31. 동력제초기

32. 농업 임업용 고압세척기

33. 농산물 및 임산물 저온저장고(바닥면적이 17㎡ 이하인 것에 한정한다)

34. 농업 임업 축산용 환풍기(컨트롤러를 포함하며, 시설하우스용 또는 축사용에 

한정한다)

35. 축산용 인공수정 주입기

36. 축산용 인공수정 주입용기

37. 축산용 정액 희석제

38. 축산용 인큐베이터

39. 축산용 출하돈 선별기

40. 축사용 보온등 컨트롤러

41. 축사용 쿨링 패드

42. 축사용 워터컵

43. 축사용 바닥재[철재(鐵材) 바닥재에 한정한다]

44. 농산물 임산물 수확용 상자(플라스틱 재질에 한정한다)

45. 화훼 야생화 재배용 배지

46. 화훼 야생화 재배용 화분(폴리에틸렌, 플라스틱 및 고무 재질에 한정한다)

47. 유해동물(해충을 포함한다) 포획기

48. 농업용 양파망 마늘망

49. 축산 착유용 라이너

50. 축산용 분만실 깔판

51. 축산용 대인소독기

52. 축산용 방역복

53. 조사료 생산용 네트

54. 팽연왕겨

55. 탈봉기

56. 소문망

57. 조사료 생산용 종자류

58. 점적(點滴)호스(점적테이프 및 분수호스를 포함한다)

59. 농업용수 처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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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환급이 적용되는 어업용 기자재

1. 양어장용 필름(비닐하우스용에 한한다)

2. 양어장용 파이프(비닐하우스용에 한한다)

3. 어상자(목재, 플라스틱 및 종이로 만들어진 것으로 수산물 포장용에 한한다)

4. 와이어로프(어선용에 한한다)

5. 어업용 발전기(어선 및 양식장용에 한한다)

6. 양어장용 초파기(혼합사료 제조용에 한한다)

7. 활어냉각기(어선용에 한한다)

8. 육상수조식 양식장의 취 배수관 시설 및 가두리양식장의 그물고정용 파이프

9. 구명 부기･동의(어선용에 한한다)

10. 삭제 <2014.2.21>

11. 어업용 자동미끼세절기

12. 양어장용 차광막

13. 양식장용 공기공급장치

14. 자동조타장치

15. 어선 및 어망용 방오도료(유기주석을 함유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16. 양식장용 사료살포기

17. 약사법 에 따른 동물용 의약품

18. 수산물 선별기

19. 어업용 얼음

20. 수산물 건조기

21. 어업용 소라껍데기

22. 양식장 관리기

23. 유류절감장치 및 고효율촉매기기

24. 젓갈용 숙성용기(플라스틱 및 철재 재질만 해당한다)

25. 수산물 건조용 건조발

26. 어업용 산소발생기

27. 양식장용 액화산소

28. 수산물 양식용 파판(播板)

29. 전복 양식용 쉘터(shelter)(고정틀 및 하부틀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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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제도연혁

시행일 주요 변경사항

2002.1.1
- 농･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에 관한 특례(조특법§105의2) 
신설

2005.7.1
- 수혜자 대상 추가

 ･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추가

2012.1.1
- 수혜범위 확대

 ･ 직접 수입하는 기자재에 대한 혜택 추가

2015.1.1
- 수혜자 대상 추가

 ･ 수혜자 대상에 임업인 추가

2016.1.1
- 수혜자 대상 추가

 ･ 산림조합법 에 따른 조합 추가

□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의 [별표5]는 2001년 12월 11일 제정되어 2002년 1월 1일부

터 시행 된 이후 현재(2017년)까지 총 16번 개정되었음

○ 제정 당시 환급이 적용되는 농･임업용 기자재는 5개 항목이었지만, 15번의 개

정을 거쳐 해당 현재 해당 항목이 56개로 증가

- 매년 2~4개 항목이 꾸준히 추가되었으며, 2008년 2월 22일 개정시 8개 항목, 

2011년 5월 30일 개정시 11개 항목이 추가되어 5개에서 현재 56개 품목이 혜

택을 받고 있음

- 2003.12.30.이후 2005.2.19. 개정에서는 항목 숫자는 늘지 않았지만, 7번 차광

망 항목의 포함범위가 추가됨

∙ 2003년까진 연초건조용 차광망에만 해당하던 것을 2005년 개정시 과수, 화

훼 재배용도 추가

- 2010.2.18.에 삭제된 12번 항목인 ‘동력파종기 및 인력파종기’는 2014.2.21. 개

정시 ‘농업용 방조망 및 방풍망’ 항목명이 변경되어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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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Ⅱ-1] 부가가치세 환급이 적용되는 농･임업용 기자재 항목 수

(단위: 개)

2. 해외사례 조사 (1): 농업 등 소규모 사업자 부가가치세 특례 

마. 영국의 농업 단일률 제도(agricultural flat rate scheme) 

□ 영국 부가가치 세제 개요 

○ 부가가치세 사업자 등록의무를 지는 매출규모는 과세대상 품목 85,000파운드임1) 

○ 면세는 스포츠, 여가, 자선사업, 문화 관련 서비스, 건강, 의료, 금융, 보험 등

이 대상이며 농산물은 면세의 대상이 아님  

○ 세율체계는 영세율, 5%인 경감세율, 20%인 기본세로 이루어짐   

○ 영세율 적용품목은 인간이 소비하는 미가공 및 가공 농축수산물 및 그 원료 

중 상당수, 그 원료를 공급하는 동식물 등, 자선목적 물품판매, 장애인에 대한 

서비스, 가계에 대한 수도공급, 출판물 등 

○ 경감세율 적용품목은 전기, 가스, 난방용 유류, 에너지 절감 재료 등

1) https://www.gov.uk/vat-registration(검색일자: 2017. 5.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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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반 단일률 제도2)  

□ 소규모 사업자가 ‘단일률(flat rate)’을 선택하면 매입세액 공제를 받지 못하는 대

신 표준세율보다 낮은 단일률에 따라서 매출세를 납부함(Value Added Tax Law 

1994. Section 26B)

○ 소규모 사업자는 공급받는 자로부터 표준세율에 따라서 매출세를 징수하므로 

그 금액과 단일률에 따른 매출세액의 차이는 소규모 사업자의 소득이 됨

○ 단일률 적용의 과세표준은 공급받는 자에게 부과한 매출세액을 포함한 가액임

□ 수치 예3)

○ 1천파운드를 공급한 경우

- 공급받는 자에게 표준세율 20%를 적용하여 1,200파운드 영수

- 단일세율이 12.5%라면, 1,200파운드 × 12.5% = 150파운드 납세 

□ 단일률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정부가 정한 업종에 해당되어야 하며 연매출이 15만 

파운드 이하이어야 함

○ 단일률 적용을 중단하고 일반 등록사업자가 되는 것은 언제든지 가능하지만, 

일반 등록사업자로 전환한 후에는 12개월 경과 후에야 단일률 적용을 선택할 

수 있음

○ 단일률을 적용받기 시작한 사업체가 직전 연도 매출액(부가세 포함)이 23만파

운드를 초과하면 의무적으로 일반 등록사업자로 전환해야 함

□ 적용되는 단일률은 업종에 따라서 4~14.5%로 다름4) 

- 회계, 부기, 건축설계, 컴퓨터 및 IT상담, 데이터 처리, 법률 서비스 등 14.5%

- 광고, 동물 돌보기, 별도로 구분되지 않은 사업 서비스, 부동산 관리, 세탁 등 12%

- 채석, 일상용품 수리, 수송 등 10%    

○ 단일률을 선택한 첫해에는 업종별로 정해진 비율에서 1%를 감소하여 적용

받음

2) https://www.gov.uk/vat-flat-rate-scheme(검색일자: 2017.4.10.)
3) https://www.gov.uk/vat-flat-rate-scheme/how-much-you-pay(검색일자: 2017.4.10.)의 사례
4) https://www.gov.uk/hmrc-internal-manuals/vat-flat-rate-scheme/frs7200(검색일자: 2017.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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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일률을 선택하면 원칙적으로 매입세액은 공제받지 못하지만, 2천파운드 이상의 

특정한 자본재에 대해서는 공제가 가능함 

2) 농업단일률 제도(agricultural flat rate scheme)5)

□ 농업생산자들은 부가세 사업자 등록을 하는 대신 ‘농업단일률’ 적용을 선택하여 

납세순응 비용을 줄이는 방법이 가능함

○ 이렇게 하면 단일률 사업자 증서(flat rate certificate)를 발부받게 됨 

□ 농업단일률을 선택하면 매입세액 공제를 받지 못하는 대신, 농산물 공급시에 4%

의 단일률 가산분(flat rate addition)을 공급받는 사업자로부터 징수하되, 이를 납세

하지 않음

○ 농산물을 공급받는 사업자는 단일률 선택 농업자가 발급한 계산서(invoice)에 

입각하여 단일률 가산분을 매입세액공제받음  

□ 농업단일률을 선택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정해 놓은 농업활동에 종사해야 하며, 

농업경영과 더불어 행하는 비농업적 재화나 용역의 공급액이 부가가치 사업자 

등록의무 기준선을 넘지 않아야 함

○ 또한 단일률 가산분 징수 규모가 일반 사업자로 등록하여 얻을 수 있는 매입

세액 공제액보다 ‘상당히(substantially)’ 많은 것으로 과세당국이 판단하는 경우 

일반 사업자로 전환해야 함   

○ 단일률을 선택했다가 일반 사업자로 전환을 선택한 경우에는 그 후 3년 동안

은 다시 단일률 사업자로 복귀할 수 없음     

3) 제도의 의미

□ 이와 같은 농업단일률 제도는 소규모 농업생산자들에게 매입세액 공제를 위한 

순응비용(compliance cost)을 줄여주면서, 단일률 가산분을 통해서 매입세액 공제

와 유사한 효과를 거두는 것이라 볼 수 있음

5) https://www.gov.uk/government/publications/vat-notice-70046-agricultural-flat-rate-scheme/vat-notice-70046-agricultural- 
flat-rate-scheme#special-cases(검색일자: 2017.6.18.) VAT regulations 1995, Part XXIV  
http://www.legislation.gov.uk/uksi/1995/2518/part/XXIV/made(검색일자: 2017.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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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국의 경우 농산물은 영세율이므로 일반적으로는 사업자 등록을 하여 매입세

액 공제를 받는 것이 유리하지만, 투입재가 적은 소규모 농민의 경우에는 그

것을 위한 납세순응비용이 부담이 될 수 있음

□ 농산물을 공급받는 사업자는 단일률 가산분을 매입세액 공제로 돌려받으므로 단

일률을 선택한 농업생산자와의 거래를 회피할 유인이 줄어듦

바. 독일의 농림업 평균율 과세(Durchschnittssatzbesteuerung)

1) 제도의 내용

□ 독일 부가가치 세제 개요 

○ 작년도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매출규모가 17,500유로이하였거나 당년도 매출규

모가 50,000유로 이하일 것으로 전망되는 사업자는 과세대상이 되지 않음 

○ 면세는 금융, 보험, 토지판매 및 임대, 의료 서비스, 문화, 교육 서비스 등이 

중요한 대상임

○ 세율은 기본적으로 표준세율 19%, 경감세율 7%, 영세율로 구성됨

- 영세율은 수출에 대해서 적용됨

- 경감세율 대상은 대부분의 농산물과 가공도가 낮은 농산물 가공품, 목재, 도

서류, 예술품, 예술공연, 공익 목적 단체의 활동 등 

□ 일반적인 평균율 과세제도(부가가치세법 제23조)

○ 재무부 장관이 과세 조건이 비슷하고 기장의무가 없는 납세자들에 대해서 매

입세액이나 그 산출의 기초, 또는 납부세액이나 그 산출의 기초를 위한 평균

율을 정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음

○ 부가가치시행령에 따라서(시행령 제69조 (3)항) 연 매출액 61,356유로 이하의 

사업자가 평균율 적용을 받을 수 있음6)  

○ 실제로 부가가치시행령에서는 ‘매입세액’ 산출을 위한 평균율을 정하고 있으며 

매입세액은 다음과 같이 정해짐(시행령 부칙)

6) https://dejure.org/gesetze/UStDV/69.html(검색일자: 2017.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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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입세액 = ‘매출액’ × 평균율

- 매입세액 전체에 적용하는 평균율을 수공업(23개 업종: 2.0~12.2%), 소매업(18

개: 5.7~12.5%), 기타영업(6개: 1.6~8.7%), 자유직(5개: 2.6~7.0%)에 대해서 정하

고 있음

- 또한, 범위를 정하여 매입세액 중 일부를 계산하는 데 적용하는 평균세율을 

5개 업종에 대해서 정하고 있음(1.5~3.2%)   

   

□ 농림업 경영체에 대한 평균율(Umsatzsteuergetz 제24조)

○ 농림업 경영체의 산출물에 대해서 매출액을 기준으로 평균율을 적용하여 매출

세액은 물론 매입세액까지 결정하고, 대부분의 농림산물에 대해서는 그 매출

세액과 매출세액을 동일하게 적용하는 제도임  

○ 적용되는 평균율은 다음과 같음

○ 매입세액도 매출액을 기준으로 산출되고, 일반적인 임산물과 농산물의 경우에

는 매입세와 매출세 산출에 적용되는 평균율이 동일하므로(<표 Ⅱ-1> 참조) 결

과적으로 부가가치세 부담이 없게 됨

□ 농림업자는 의무적으로 평균율 과세의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일반 과세와 평

균율 과세 중에서 선택하는 것이지만, 일반과세를 한 번 선택하면 그 선택은 5년

간 변경할 수 없음

○ 즉, 신규농이나 투자를 계획하는 농업생산자는 일반 과세를 선택하여 매입세

액 공제를 받을 수 있음

매출세율 매입세율

임산물(제재소 생산물 제외) 5.5 5.5

제재소 생산물, 음료, 알코올 음료 19.0 19.0

농산물 10.7 10.7

자료: https://www.gesetze-im-internet.de/ustg_1980/__23.html(검색일자: 2017.6.17.)

<표 Ⅱ-1> 독일의 부가가치세 농림업 경영체의 농림산물 공급관련 평균율

(단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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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산물에 대해서 평균율 과세를 선택할 경우 매출액에 대해서 10.7%의 매출세 

부과와 매입세액공제가 이루어져서 매출세 부담이 없음

○ 다른 한편,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공급받는 자는 10.7%의 매출세액 공제를 

받게 됨

□ 수치 예7)   

○ 우유농가가 우유 10,000유로어치를 우유가공업자에게 공급한 경우

- 우유농가는 966.57유로(10,000유로 × 10.7/110.7)의 세금계산서를 발부

- 우유농가는 966.57유로의 매입세액공제를 받아서 실제 세금납부는 0원

- 우유가공업자는 966.57유로의 매입세액 공제를 받음

2) 제도의 의미

□ 이 제도는 농업생산자의 농산물 공급을 실제적으로 면세시키는 효과를 거두면서, 

그다음 단계의 사업자로 하여금 농산물 투입재 가액에 포함된 부가가치세액을 

평균율에 기초하여 공제받을 수 있도록 하는 효과를 가짐

□ 일견 우리나라의 의제(擬制)매입세액공제 제도(부가가치세법 42조)와 비슷하지만, 

의제매입세액공제제도는 농산물이라는 물품에 대한 면세가 전제되어 있고, 또한 

공급하는 자가 농업생산자라는 전제가 없음

○ 독일의 평균율 과세는 농업생산자의 공급에 대해서 적용되는 것이며, 독일의 

농업생산자는 면세사업자가 아니므로 공급받는 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함

○ 또한 의제매입세액 공제는 농어민으로부터 직접 농산물을 공급을 받는 경우에

는 이를 적용받을 수 있는 대상이 한정되어 있으나, 독일의 평균율 과세 농산

물을 공급받아서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사업자는 특별히 한정되어 있

지 않음

- 농어민으로부터 직접 공급 받는 경우에는, 일반과세자 중에서는 제조업자(시

행령 84조 5항), 간이과세자 중에서는 음식점만(부가가치세법 65조 제1항, 시

행령 113조 4항) 의제매입세액 공제가 가능8)

7) https://www.haufe.de/finance/finance-office-professional/land-und-forstwirtschaft-umsatzsteuer_idesk_PI11525_ 
HI1635996.html(검색일자: 2017.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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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일본의 소비세(부가가치세) 간이과세제도9)

□ 일본 부가가치 세제 개요 

○ 전년도 매출액이 1,000만엔 이하인 사업자는 납세의무를 면제받음

○ 비과세 대상은 토지의 양도 및 임대, 금융, 보험, 의료, 교육, 복지 서비스 등임

○ 세율은 7.8%이며 여기에 지방소비세를 더하면 10%가 됨

- 수출에 대해서는 영세율이 적용됨

     ※ 2019년부터 경감세율(輕減稅率)제도가 도입되어 음식료품(주류와 외식 제외)에 대해

서는 8%(지방세분 포함)의 세율이 적용되게 되어 있음10) 

□ 간이과세제도는 소규모 사업자의 소비세 납부를 위한 순응비용을 낮추기 위해서 

매출액에 간주(看做)매입률을 적용하여 세액을 산출하는 제도임 

○ 우리나라 부가가치세제의 간이과세제도와 유사함 

□ 간이과세 세액은 다음과 같이 산출됨

○ 간이과세 세액 =  매출액×(1-간주매입률) × 10%  

○ 일반과세 세액이 ‘매출액×10% - 매입액×10%’로 산출되는 것과 대조됨

□ 간주매입률은 <표 Ⅱ-2>와 같으며, 농업에는 70%의 간주매입률이 적용됨

□ 간이과세제도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전년도 또는 전전년도의 과세 대상 매출액이 

5천만엔 이하이어야 하며, ‘간이과세제도 신고서’를 제출해야 함

□ 간이과세제도를 선택한 사업자는 2년이 경과한 이후에 그 선택을 종료할 수 있음

 

8) https://www.nts.go.kr/call/vat/2015_01/htm/13h100.htm(검색일자: 2017.6.18.)
9) http://www.mof.go.jp/tax_policy/summary/consumption/303.htm(검색일자: 2017.1.15.)
10) http://www.mof.go.jp/tax_policy/summary/consumption/keigen_00.pdf(검색일자: 2017.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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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 간주매입률

제1종 사업자 도매업 90

제2종 사업자 소매업 80

제3종 사업자
제조업 등(농림업, 어업, 광업, 건설업, 전기･가스업, 

열공급업 및 수도업 등 포함) 70

제4종 사업자 기타 60

제5종 사업자 서비스업 50

제6종 사업자 부동산업 40

자료: 국중호(2009) p. 218쪽의 내용을 
http://www.mof.go.jp/tax_policy/summary/consumption/111_large.gif 를 반영하여 수정함 

<표 Ⅱ-2> 일본의 소비세 간이과세제도 간주(看做)매입률 

(단위: %)

 

아. 소결

□ 영국, 독일, 일본 모두 우리나라와는 달리 농산물이 면세 대상이 아니며(영국은 

영세율) 그들로부터 농산물을 공급받는 사업자들이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음

□ 단, 영국은 농업단일률, 독일은 농업경영체에 대한 평균율 제도, 일본은 간이과세

제도를 통해서 일정한 매출액 규모 이하의 소사업자 또는 농가가 매입세액 공제 

절차를 받지 않고 간편하게 납세하면서, 구매한 투입재에 포함된 세액을 평균적 

수준에서 ‘실질적으로’ 공제받을 수 있게 하고 있음 

○ 영국의 농업단일률 제도는 농업에 특별히 적용되며, 농업생산자가 매입세액 

공제받는 것을 포기하되, 자신의 농산물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단일률에 따른 

매출세액을 징수하면서 납세는 하지 않게 하는 제도임 

○ 독일의 농업경영체 대상 평균율 제도 역시 농업에 특별히 적용되며 매출세액

과 매입세액 모두를 ‘매출액 × 평균율’로 정하므로 세부담이 없게 됨

- 독일의 일반적인 평균율 제도가 매입세액 공제의 평균율을 정하는 것과 다름  

○ 일본의 소비세(부가가치세)의 경우에는, 농업생산자를 포함한 소사업자 일반에

게 우리와 유사하게 간이과세제도를 통해서 매출액에 일정한 간주매입률을 적

용하여 매입세액 공제를 받지 않으면서 간편하게 납세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사업자는 일반적인 납세방식을 택할 수도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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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히 영국과 독일은 일반 단일률 또는 평균율 제도와 구별되는 농림업자에게 특

별히 적용되는 제도를 두고 있으며, 이 제도 속에서 농림업자도 농산물을 공급받

는 자에게 세금계산서 또는 그와 유사한 증서를 발부하고 있음

○ 영국의 경우는 농산물에 영세율이 적용되고 또한 대규모화된 농업경영체들이 

많아서 농업단일률은 소수의 소규모 농가들에 유의미함

○ 독일의 경우는 농산물에 경감세율이 적용되고 소규모의 농가들이 상대적으로 

많으므로 농업 평균율이 더 많은 농가에 유의미함

- 농가들 중 농업 평균율을 이용하는 농가의 비율에 대한 정확한 통계를 구하

기는 어렵지만, 예컨대 헤센 주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헤센 주의 ‘대부분의 

농가’가 농업 평균율을 이용하고 있음(Hessisches Statistisches Landesamt(2017), 

p. 18)

□ 우리의 경우도 현재의 농산물 면세제도로부터 농산물을 영세율 또는 저세율 대

상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영국이나 독일의 사례를 참고하여 소규모 농업생산자

의 세부담과 순응비용을 경감하면서도 세금계산서의 연쇄가 끊어지지 않도록 하

는 체계를 검토할 수 있을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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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한국 영국 독일 일본

농산물 과세여부 면세 과세(영세율) 과세
(경감세율)

과세(기본세율)
2019년부터 
경감세율

농산물에 대한 
특별제도

명칭
의제매입
세액공제

농업
단일율 과세

농업경영체
평균율 과세

간이과세

공급자 업종 제한 없음 농업생산자 농업생산자 제한 없음

적용받기 위한 
연매출액 상한선

없음 없음 없음 5천만엔

공급자 매출세액 없음

공급자로부터 
‘공급액×

단일률’ 징수
단, 납세없음

매출액× 평균율 
매출액× 

(1-간주매입률)
×기본세율

공급자 매입세액
공제

없음 없음
매출액× 평균율 
(매입액이 아님) 없음

공급받는 사업자
매입세액 공제

의제매입세율
에 따른 공제
(2/102, 4/104, 

8/108 등)

공급액×
단일률 
(4/104)

평균율에 따른 
공제

(10.7/110.7)
없음

공급받는 사업자가 
공제를 받기 위한 

조건

일반과세
제조업자,
간이과세 
음식업자1)

제한되지 않음 제한되지 않음 해당 없음

공급받는 사업자에 
대한 

준(準)세금계산서 
발부

없음 있음 있음 없음

  주 1) 이 제한은 농어민으로부터 직접 공급받을 때 적용됨. 
그 외의 경우에는 ‘면세로 공급받는 일반과세자’이면 공제가능함

자료: 필자 정리

<표 Ⅱ-3> 부가가치세 농산물 과세와 관련 특별제도



Ⅱ. 연혁과 현황, 해외사례 • 33

3. 해외사례 조사 (2): 농업투입재에 대한 환급제도 

□ 주요 선진국에서 농업투입재에 대한 환급제도는 주로 유류세에 국한됨

○ 유류세는 그 과세의 근거가 유류 사용에서 초래되는 외부성(혼잡, 공기오염, 

온난화 등)의 내부화 및 수익자 부담원칙(도로 이용)인데, 농업용으로 이용되

는 유류는 그러한 요인들 중 일부와는 무관함

○ 따라서 대부분의 국가에서 농업용으로 사용되는 유류에 대해서는 면세 또는 

환급제도를 운용함 

□ 미국, 독일, 일본 등은 유류세에 대해서 환급제도를 운용하고 있음

○ 영국은 사전 면세유(이른바 red diesel) 제도를 운용함

□ 반면, 유류 이외의 투입재에 대해서 우리나라와 같이 소비세 관련 영세율 제도나 

환급제도를 운용하는 사례는 찾기 어려움 

○ 이것은 선진국의 경우 농업생산자들이 다른 산업과 같이 소득세나 부가가치세

를 납부체계 내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일 것임 

가. 미국의 농업용 유류에 대한 세액공제 또는 환급제도

□ 연방 연료소비세(Fuel Excise Tax)의 세율은 다음과 같음

유종, 용도 휘발유
항공용
휘발유

경유 등유 항공용 등유

세율(센트/갤런) 18.4 19.4 24.4 24.4 21.9(비상업)
4.4(상업용)

  주: 1갤런 = 3.78541리터
출처: IRS (2016a)

<표 Ⅱ-4> 미국 연방 연료소비세 

○ 연방 연료소비세 이외에 각 주와 자치단체별로 다양한 세율로 연료에 대한 조

세가 부과되고 있으며 그 세율은 휘발유는 평균 31.04센트/갤런, 경유는 31.01

센트 갤런임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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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업용으로 사용된 연료에 대한 연방 연료소비세 납부분에 대해서 소득세 공제

(tax credit)를 받거나 환급을 받을 수 있음(아래 표 참조)12)

○ 공제 또는 환급이 가능한 경우에는 동일 물량에 대해서는 양자택일을 해야 함

 

용도 농장에서 농업용 사업용(非고속도로) 가정용, 비연료용

휘발유 공제 공제 또는 환급 없음

항공용 휘발유 공제 없음 없음

비면세 경유, 등유 공제 또는 환급 공제 또는 환급 공제 또는 환급

항공용 등유 공제 또는 환급 없음 없음

면세 경유, 등유 없음 없음 없음

기타 연료 공제 또는 환급 공제, 환급 없음

출처: IRS(2016b), p. 81

<표 Ⅱ-5> 미국의 용도별 연료소비세 소득세 공제와 환급

□ 농업용 유류에 대한 혜택은 농업생산자가 농업용으로 직접 사용한 유류는 물론, 

농업생산자가 ‘직접적’ 농업생산을 위해서 구매한 용역의 수행을 위해서 사용된 

유류에 대해서도 적용됨

○ 즉 그 용역을 구매한 농업생산자가 그 용역을 수행하기 위해서 사용된 유류에 

부과된 연방 연료 소비세액을 자신의 소득세액 공제 항목에 포함시키거나, 환

급받을 수 있음   

나. 독일의 농업용 에너지세 환급제도

□ 독일은 에너지세법(Energiesteuergesetz)에 따라서 다양한 에너지세원에 대해서 과

세하고 있음

○ 그 중 경유에 대해서 부과되는 세율은 0.4704유로/리터임(에너지세법 제2조) 

□ 농업에 사용된 경유에 대해서 0.2148유로/리터를 경감해주는 환급제도(Agrardieselvergütung)

가 운용되고 있음(에너지세법 제57조)

11) American Peroleum Institute(2017)
12) IRS(2016b), p. 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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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전적 면세유제도가 아니라 사후적 환급제도임

○ 미국과 유사하게 농가가 구입한 농업생산을 위한 용역에 사용된 경유에 대해

서 지불된 에너지세액도 농가가 환급받을 수 있음

□ 독일의 조세지원의 현황을 보면 농업에 대한 조세감면 중 앞에서 언급한 부가가

치세 평균율 적용과 농업용 경유의 에너지세 환급의 규모가 가장 큼 

○ Laser und Rosenschon(2016)에 따르면, 농업분야에 대한 조세지원 11.8억유로 중 

농림업용 경유세 환급이 4억유로, 부가가치세 평균율 적용에 의한 감면이 3.5

억유로, 농업용 특수차량에 대한 자동차세 경감이 2.6억유로 수준임

- 농업분야에 대한 지원액 규모는 Laser und Rosenschon(2016)이 추정한 부문특

정적(sector specific) 조세지원액 총계 206.5억유로의 5.7% 수준임  

○ 참고로 2016년 독일의 농업 부가가치(Gross valued added)는 179억유로로 전체 

부가가치액 2조 8,210억유로의 0.63%였음13)

세목 내용 2012 2013 2014 2015

소득세 농업생산자 매각 이윤 공제 20 15 15 15

소득세 농림업소득 공제 59 55 55 70

보험세 우박보험 보험세 경감 35 35 35

보험세 다종위험 보험 보험세 경감 35 40 40

자동차세 농업용 특수차량 세금 경감 60 260 260 260

화주(火酒)세 화주 양조장 및 원료소유자 경감 6 6 6 6

에너지세 농림업용 경유세 환급 430 430 400 400

부가가치세 평균율에 의한 매출세액 면세 350 350 350 350

합계 - 925 1,181 1,161 1,176

출처: Laser und Rosenschon(2016) p. 41

<표 Ⅱ-6> 독일의 산업특정 조세경감정책 규모 

(단위: 백만유로)

13) https://www.destatis.de/EN/FactsFigures/NationalEconomyEnvironment/NationalAccounts/DomesticProduct/Tables/ 
GrossValueAddedIndustries_BWS.html(검색일자: 2017.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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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일본의 유류세 환급14) 15) 

□ 일본에서는 유류에 석탄석유세와 온난화대책세가 종량세 형태로 부과되는데, 농

림어업용으로 사용된 중유와 경유에 대해서는 이를 환급함

○ 중유에 대해서는 석탄석유세와 온난화대책세가 환급되고, 경유에 대해서는 온

난화대책세가 환급됨

- 농어업으로 사용되는 경유는 면세됨16)

□ 온난화대책세가 도입된 2012년 이래 유류 관련 세율은 다음과 같음

적용기간 2012.10.1.~ 2014.4.1.~ 2016.4.1.~

온난화대책세 250 500 760

석유석탄세 2,040 2,040 2,040

자료: http://www.maff.go.jp/j/aid/zeisei/nou/pdf/260401_30.pdf(검색일자: 2017.5.15.)

<표 Ⅱ-7> 일본의 온난화대책세와 석유석탄세 세율  

(단위: 엔/kl)

  

□ 환급은 개별 농가에 대해서가 아니라, 유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에 대해서 이

루어짐

○ 중유의 경우 농림어업자가 구입증명을 JA나 전농(全農) 등의 농민단체를 통해

서 중유 제조업자에게 제출하면 이것을 바탕으로 제조업자가 세무서에 환급을 

신청함

○ 경유의 경우 농림어업자가 사용 수량 등을 장부에 기재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경유 면세증을 가진 경우에는 ‘면세경유 거래 등에 관한 보고서’로 가름할 수 

있음

- 농림어업자는 도도부현 지사(광역자치단체장에 해당)로부터 ‘면세경유사용자

증’을 발급받고, 면세경유의 수량, 거래예정판매사업자명 등을 기재한 신청서

를 도도부현 지사에게 제출하여 ‘면세증’을 발급받음

14) http://www.maff.go.jp/j/aid/zeisei/nou/pdf/ajyuuyu_280401.pdf(검색일자: 2017.5.15.)
15) http://www.maff.go.jp/j/aid/zeisei/nou/pdf/260401_30.pdf(검색일자: 2017.5.15.)
16) http://www.maff.go.jp/j/aid/zeisei/nou/pdf/keiyu_28.pdf(검색일자: 2017.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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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느 경우든, 환급은 개별 농림어업자에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석유제품

의 제조업자에게 이루어지며, 이 환급분을 제조업자가 판매가격에 반영하여 

가격인하 효과를 거두도록 되어 있음 

라. 소결

□ 미국, 독일, 일본의 경우 일반적인 소비세인 매출세나 부가가치세에 대한 환급제

도는 존재하지 않으며, 외부성의 내부화를 위해서 연료에 부과되는 특별한 소비

세만을 환급하는 제도가 존재함   

○ 미국은 연방 연료소비세에 대해서 소득세 세액공제 또는 환급 중 택일하여 혜

택을 받을 수 있게 하고 있음

- 농업생산자가 직접 사용한 유류는 물론, 농업생산자가 농업생산을 위해서 제

공받은 서비스에 사용된 유류에 대해서도 환급을 받을 수 있음

○ 독일은 디젤유에 대해서 약 0.47 유로/리터의 에너지세를 부과하고 있는데, 농

업용 디젤유에 대해서는 약 0.21유로/리터를 환급해주고 있음  

- 미국과 유사하게 농가가 구입한 농업생산을 위한 용역에 사용된 경유에 대해

서 지불된 에너지세액도 농가가 환급받을 수 있음

○ 일본은 농업용 중유에 부과되는 석유석탄세와 온난화대책세, 그리고 경유에 

부과되는 경유에 부과되는 온난화대책세를 환급해주고 있음

- 단, 개별 농업생산자가 아니라 수입업자 또는 제조업자에게 환급을 행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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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타당성 평가

□ 본장의 주된 목적은, 농어업용 기자재 부가가치세 사후환급제도의 도입취지･정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정책수단으로서 상기 제도가 타당성을 갖추고 있는지를 

분석･평가하고, 그에 대한 논리적･이론적 근거를 제공

1. 개요

가. 정책판단의 기준

□ 농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사후환급제도에 대한 타당성 분석은, 동 제

도의 도입취지･정책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적절하고 타당한 정책수단인지의 여부

를 분석･판단하는 데 주안점을 둠

○ 동 제도의 도입취지･목적

- 농수산물 생산기반의 유지

- 농수산물 안정적 공급 등

□ 상기의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대표적인 지원수단으로는 일반적으로 보조금 

지원이나 조세지원(예: 감면, 영세율, 환급 등) 정책 등 고려 가능

○ 이 가운데 본장에서는 후자, 특히 그 가운데 부가가치세 (사후)환급제도의 합

목적성 및 타당성을 검토･분석

□ 보다 구체적으로는 농어업 기자재 구입 시에 기포함되어 있는, 부가가치세(농어

업 종사자 입장에서는 매입세액)의 사후환급을 통해 농수산물 생산비용 구조를 

개선하고, 이것이 상기의 정책목표를 달성함에 있어 타당한 정책수단인지의 여부

를 판단･평가하는 것이 주된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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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농수산물 관련 과세환경: 미가공식료품의 부가가치세 면세의 영향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1항 1호17)(수입의 경우에는 제27조 1호18))에 의거하여, 미

가공식료품에 대해 부가가치세가 면세

□ 우리나라에서는 전단계매입세액공제 방식(invoice 방식)으로 부가가치세를 과세

○ 단계별 부가가치세 부담 산정액 = 매출세액 – 매입세액

□ 부가가치세의 면세는 매출세액은 0으로 하되,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않는 것을 말함

○ 따라서 면세품의 경우 명목상으로는 명목세율이 0(매출세액 기준)이지만,

○ 공제되지 않은 매입세액이 양(+)의 값을 가지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의 실효세

율 역시 양(+)의 값을 가지는 것이 일반적

- 해당 생산물(여기서는 부가가치세 면세품)을 생산하기 위해 투입되는 원재료 등 

중간투입재 가운데 부가가치세 과세품이 포함되는 경우 매입세액이 양(+)의 

값을 가지게 되는데, 생산물이 면세됨에 따라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않기 때문

- 영세율이란 매출세액을 0으로 하는 동시에 매입세액을 공제(사실상 환급)해

주는 것으로서 이론상으로는 실효세율이 0

17) ｢부가가치세법｣ 제26조 1항 1호: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식용(食用)으로 제공되는 농산물, 축산
물, 수산물과 임산물을 포함한다] 및 우리나라에서 생산되어 식용으로 제공되지 아니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에 의거,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종류)는 다음과 같음
   제1항 품목: 
    1. 곡류, 2. 서류, 3. 특용작물류, 4. 과실류, 5. 채소류, 6. 수축류, 7. 수육류, 8. 유란류(우유와 분유

를 포함한다), 9. 생선류(고래를 포함한다), 10. 패류, 11. 해조류, 12. 제1호부터 제11호까지의 것 
외에 식용으로 제공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또는 임산물, 13. 소금[｢식품위생법｣ 제7조제1항
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한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따른 천일염(天日鹽) 및 재제(再製)소
금을 말한다. 이하 같다]

   제2항 품목: 
    1. 김치, 두부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단순 가공식료품, 2. 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로 1차 가공을 하는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부산물, 3. 미가공식료품을 단순
히 혼합한 것, 4. 쌀에 식품첨가물 등을 첨가 또는 코팅하거나 버섯균 등을 배양한 것으로서 기획
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제3항: 법 제26조제1항 제1호에 따른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1. 원생산물, 2. 원생산물 본래의 성상(性狀)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원시가공을 거친 것, 3. 제

2호에 따른 원시가공을 하는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부산물
18) ｢부가가치세법｣ 제27조 1호: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식용으로 제공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및 임산물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9에 규정한 바에 의하면 동법 시행령 제34조의 것을 원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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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가가치세 면세품의 경우 명목세율이 0%(매출세액 기준)임에도 불구하고 매입세

액이 공제되지 않아 실효세율이 명목세율보다 높은 양(+)의 값을 보임

○ 이와 마찬가지로 과세품의 경우에도 중간투입재 중 부가가치세 면세 투입재에 

포함되어 있는 공제되지 않은 전전단계의 매입세액이 일부라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 과세품의 실효세율도 명목세율(10%)보다 높은 것이 일반적 현상

□ 이와 같이 전단계 또는 전전단계에 포함되어 있었던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않음

에 따라 실효세율이 명목세율보다 높아지는 현상이 발생하며, 이를 흔히 누적효

과(cascading effect)라고 지칭

□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미가공식료품의 경우 공제되지 않는 중간투입재에 포함된 

부가가치세(매입세액)만큼 나타나는 누적효과가 종국적으로는 가격인상요인으로 

전환되면서 (미가공)식료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의 취지를 일부 半減시키는 

효과가 발생

○ 식료품 부가가치세 면세의 취지

- 생필품 가격안정을 통한 수요기반 안정과 소비자 후생 증진

- 농수산물 생산기반 안정화

□ 또한 이런 현상은 실효세율과 명목세율 사이의 괴리를 야기하여 상대가격 체계

를 왜곡

○ 아울러 (미가공식료품) 면세를 통해 의도하였던 정책효과를 누적효과만큼 약화

시키는 부작용이 존재

□ 누적효과의 일반적 특성

○ 품목별로 중간투입재 중 면세품의 투입비율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누적효과도 

부문별･항목별로 달라, 상대가격 체계를 왜곡

- 단일세율의 부가가치세 부과에도 불구하고 실효세율은 천차만별

- 따라서 상대가격 체계를 왜곡 → 궁극적으로 소비자 선택의 왜곡을 야기

○ 면세를 통해 면세품목에 대한 매출세액만큼 부가가치세의 세수가 감소하지만, 

매입세액 중 공제되지 않는 누적효과만큼 세수보전 효과가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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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적으로 면세의 세수감소 효과(매출세액 감소분)보다 공제되지 않는 누적

효과로 인한 세수증가 효과가 작기 때문에,

- 어떤 품목의 부가가치세를 면세할 때의 세수감소 효과는 해당 품목의 부가가

치세 창출액에 세율을 곱한 것보다 작게 나타나는 것이 일반적

다. 누적효과 등 교란요인의 제거 수단

□ 누적효과를 제거하는 방법: 원천적으로 공제되지 않는 매입세액이 발생하지 않도

록 하거나, 사후적으로나마 기발생한 매입세액을 공제해주는 방식의 교정이 필요

○ 원천적으로 공제되지 않는 매입세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의 예: 영세

율 제도 등

○ 사후적 매입세액 공제방안의 예: 부가가치세 사후환급제도

□ 본 보고서는 이 가운데 후자의 경우를 대상으로 분석

2. 부가가치세 사후환급제도의 의미와 의의

가. 부가가치세 사후환급제도의 필요성과 의미

□ 미가공농산물의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데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않으므로 투

입물이 부가가치세 과세품목인 경우 세부담의 경감효과가 반감되기 때문에 농어

업 기자재로 사용되는 과세품에 대해 사후환급을 통해 사실상 영세율의 효과를 

지향

○ 미가공식료품이 면세되는 상황에서 투입재에 대해 영세율을 적용하거나 사후

환급해주는 것은 미가공농산물 면세에 따른 누적효과(cascading effect)를 제거

함으로써,

○ 부가가치세 실효세율이 양(+)의 값을 가지게 되는 것을 방지하고, 누적효과에 

의한 상대가격 왜곡현상을 교정하는 의미를 지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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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구 선진국에서는 대부분 미가공식료품에 대해 저율과세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

기 때문에 투입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제도 없이도 누적효과에 의한 실효세

율의 상승효과를 방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리나라와 차이가 존재

□ 영세율 및 농어업용 기자재 부가가치세 사후환급제도의 기본 취지가 농어가 소

득보전･지지에 있는데, 동 제도의 효과는 잠재적으로 기자재 공급자(생산자), 농

어업 종사자, 소비자 등에게 귀착 가능

○ 그러므로 영세율･부가가치세 사후환급제도의 귀착이 정책의 효과성 분석에 있

어 가장 중요한 정책판단의 기초자료 중 하나

□ 매입세액을 환급해주는 시점의 차이가 존재하지만, 영세율과 매입세액 사후환급

제도는 본질적으로 매입세액을 0으로 해준다는 점에서는 사실상 동일한 효과를 

발생

□ 효과 측면에서 영세율과 사후환급제도가 사실상 동일함에도 불구하고 양자를 구

분하여 적용하는 이유

○ 본래 조세지원의 취지(농수산물 생산기반 유지･수급구조 안정화 등)에 비추어

볼 때 비농어업 부문에도 동일한 효과가 적용되는 경우 의도하지 않은 누수

(leakage) 현상이 발생할 것을 우려하기 때문

□ 전체 생산물 중 농어업 부문에 투입되는 비중이 절대적으로 높고, 비농어업 부문

으로의 투입 비중이 미미한 경우에는 영세율을 적용하더라도 누수현상이 작기 

때문에 영세율 적용을 통해 납세순응비용･행정비용 등을 최소화하는 것이 용이

○ 반면 농어업 부문에 투입되는 기자재가 비농업 부문에서도 많이 활용되는 경

우, 해당 품목에 영세율을 적용하면 누수현상이 커지는 현상이 발생

○ 그러므로 여타 부문으로 투입되는 비중이 높은 기자재의 경우 농어업 부문에 

투입된 경우에 국한하여 사후적 환급제도를 통해 누수현상을 최소화

- 다만 이 경우 사후환급을 위한 사후확인 작업이 필요하므로, 이런 과정･작업

이 필요없는 영세율 제도에 비해 더 많은 납세협력비용･행정비용이 소요되는 

것이 커다란 단점 중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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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래의 정책의도･목적에서 직접 언급되어 있지는 않지만, 매입세액 불공제로 인

한 누적효과와, 명목세율과 실효세율 사이의 괴리, 그로 인한 상대가격 왜곡 등 

자원배분의 왜곡 현상을 제거하는 것은 부가가치세 사후환급제도의 중요한 기능 

○ 농어업 부문에 중간투입재로 투입되는 경우에 대해 영세율 또는 사후환급제도

를 적용하면 농어업 부문에서 부가가치세의 누적효과, 명목세율과 실효세율의 

격차, 상대가격 체계 왜곡 현상 등을 완화 또는 제거가 가능

○ 만약 농어업 부문에 기자재 등으로 투입되는 투입재가 농어업 이외의 타 부문

에 중간투입재로 투입되는 경우에도 영세율･사후환급제도를 적용하면 역시 해

당 부문에서도 누적효과, 명목･실효세율 격차, 상대가격 왜곡효과의 완화･제거 

가능

- 이 경우 누적효과가 감소하여 부가가치세수가 감소 예상

□ 당해 물품이 중간투입재로 투입되지 않고 최종소비단계에서 소비되는 경우에 대

해서도 영세율･환급제도 등을 적용하면 일반소비세로서 부가가치세 과세의 취지

가 훼손될 뿐만 아니라 세원잠식 현상이 발생

□ 영세율･사후환급제도의 적용 타당성은 동 제도가 정책목적(농수산물 생산기반 유

지･수급구조 안정화 등)을 수행하기 위해 얼마나 적절한 정책수단인지의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문제의 핵심

○ 누적효과 및 명목･실효세율 격차, 상대가격 체계 왜곡 시정 등의 효과는 부수

적으로 고려

나. 부가가치세 사후환급제도의 의의

□ 농어업 생산부문에 대한 지원을 위해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사후환급제도가 시

행 중

○ 두 가지 정책의 정책목표는 농어업 생산 지원을 통한 농어업 지원(생산기반 

유지, 소득지지 등을 통한 수급 안정화 등)이 주된 정책목표

○ 다만 적용대상 농어업 기자재 등의 성격과 종류 등에 따라 각기 상이한 정책

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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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영세율 제도

□ 농어업용 투입물에 대한 실질적인 세금 감면 효과: 영세율 적용의 경우

○ 농어업용으로 전량 투입되는 재화･용역에 영세율을 적용하는 경우,

- 농어업용으로 투입되는 투입물에 영세율이 적용되므로 농어업 종사(사업)자

의 매입세부담(매입세액)은 0

- 해당 투입물이 비농어업부문에 투입되는 경우가 없거나 또는 매우 미미한 수

준이기 때문에, 영세율의 적용은 본래의 정책목표인 농어업 지원효과를 나타

내는 동시에 조세지원(영세율 적용)에 따른 용도외 누수(세수 감소)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음

□ 그러나 영세율이 적용되는 투입재 중 농어업 이외의 부문에 투입되는 경우라면, 

영세율 적용의 기본 취지와 목적과 달리 비농어업부문에 투입된 투입물에 대해

서도 영세율이 적용되어, 누수현상, 즉 세수 손실이 발생

○ 농어업 이외의 부문에 투입되는 비중이나 규모가 작은 경우라면 누수로 인한 

손실이 크지 않지만,

○ 그와 반대로 지원대상이 아닌 비농어업부문에 대한 투입비율･규모가 상당히 

큰 경우라면 정책목표에 비해 과도한 비용(누수, 즉 목적외 세수손실)이 발생

하므로 무조건적인 영세율 적용은 신중할 필요

2) 사후환급제도

□ 무조건적인 영세율 적용으로 인한 누수현상을 완화･방지하기 위해 농어업부문에 

투입되는 투입물 중 농어업 이외의 부문으로도 해당 투입물이 투입되는 경우에

는 영세율 대신, 농어업 지원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 농어업부문에 투입된 부분에 

한정하여 부가가치세액을 사후환급을 통해 환급해주는 제도를 채택･운용중

○ 이는 동일 물품(기자재)이더라도 농어업부문에 투입되는 경우에는 사실상 영세

율의 효과를 나타내는 반면

○ 여타 부문에 투입되는 경우에는 여전히 과세품으로 작용하는 차이를 나타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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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부가가치세 사후환급제도의 정책목표 충족도

□ 농어업 생산물 중 미가공식료품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가 면세되어 매출세액이 0

으로 경감됨

○ 그러나 매입세액 공제는 허용되지 않으며 따라서 면세(매출세액=0)에도 불구하고 

공제되지 않는 매입세액이 존재하여 실효세율은 일반적으로 양(+)의 값을 가짐

○ 이를 흔히 누적효과라고 함

□ 부가가치세 면세의 경우 매입세액 불공제로 인한 누적효과가 발생하기 때문에, 

비록 매출세액이 0원이더라도 매입분에 포함된 부가가치세가 불공제되어 명목세

율과 달리 실효세율은 양(+)의 값을 가지게 됨

○ 만약 투입재에 영세율이 적용되었다면 투입분에 포함된 매입세액이 0이므로 

매입세액이 불공제되더라도 실효세부담은 0

○ 과세품 투입재에 대해 사후환급을 적용해주는 경우에도 다소의 시차가 존재하

지만 영세율과 동일한 효과가 발생

□ 누적효과로 인해 미가공식료품의 투입분에 포함된 부가가치세는 매입세액 공제가 

부인됨에 따라 환급되지 않고 실효세부담의 증가로 귀결

○ 이 경우 미가공식료품의 부가가치세 면세를 통한 농어업부문 지원효과가 일부 

반감될 가능성이 존재

□ 지원효과의 감소규모는 해당 미가공식료품의 부가가치율이 작을수록 커지고, 부

가가치세율 커질수록 작아지는 것이 특징

○ 투입물에 영세율이 적용되는 경우라면 미가공식료품이 면세되더라도 매입세액

이 0이 되므로 누적효과가 발생하지 않음

○ 그러나 투입물에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으면 미가공식료품의 생산을 위해 투입

물에 포함된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않아 농어업 지원효과 중 일부가 반감

□ 그러므로 부가가치세 과세 투입물 가운데 농어업부문의 투입물로 투입되는 경우 

사후적으로 투입분을 대상으로 부가가치세를 환급해주면 영세율의 효과를 나타내

면서 누적효과를 회피하는 것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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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론적으로 농어업 기자재 부가가치세의 사후환급제도는, 비농어업부문에 투입된 

동일 물품에 대해서는 과세를 그대로 유지하되, 농어업부문에 투입된 부분에 대

해서는 영세율의 효과를 나타냄으로써 왜곡효과를 제거하는 데 정책목표가 있음

○ 그러므로 농어업 기자재 부가가치세(사후)환급제도는 무차별적인 영세율 적용

을 피함으로써 누수방지 효과를 얻는 동시에 사실상의 농어업 영세율 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 것이 장점

○ 다만 사후확인 등에 따른 행정비용(administrative cost) 및 납세순응비용(compliance 

cost)이 소요된다는 것이 주요 단점 중 하나

4. 평가

□ 조세지원의 두 큰 축은 직접지원(소득보조 등 소득정책)과 간접지원(공제, 경감, 

감면, 환급 등의 가격정책)으로 구분

○ 이 중 농어업 기자재 부가가치세 사후환급제도는 후자의 한 예로서,

○ 가격정책을 이용하여 생산비용을 감소시키고(소비자)가격의 하향안정화를 통해 

소비자후생을 증진하는 동시에, 상대가격 체계 변경을 통해 농수산물 수요량 

증가효과를 도모하여 총체적으로 농어업부문의 육성 효과 극대화를 도모

□ 농수산물 지원의 정책목적(생산기반 유지, 수급구조 안정화 등)은 농수산물 관련 

시장에서 발생하는 “시장의 실패”를 교정하는 의미를 보유

○ 농수산물은 일반 재화적 성격을 지니는 동시에, 식량안보 차원 및 생존을 위

해 필수적인 기초생필품을 구성한다는 점 등에서 안정적 생산기반 등의 유지･
확보가 필수적인데,

○ 이런 문제들은 경제적 유인, 인식･정보 부족 등으로 인해 경쟁시장에서 자율

적인 시장기능을 통해 달성되기 어렵기 때문에 “시장의 실패”가 발생

○ “시장의 실패” 교정의 한 방법으로 (간접적) 조세지원을 통해 경제적 유인효과

를 높여주는 방법을 사용하는데, 그 중 한 방법이 부가가치세 사후환급제도임

□ 면세품(여기서는 농수산물로 대표되는 미가공식료품) 생산에 투입되는 투입재에 

포함되어 있는 부가가치세(매입세액에 해당)는 면세제도의 특성상 다음 유통･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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래단계에서 환급(보다 정확히는 매입세액 공제)되지 않으므로 누적효과를 발생

○ 누적효과는 농수산물(미가공식료품) 면세 취지, 즉 면세를 통한 농수산물 실효

세부담률의 하락효과를 정면으로 반감시키는 대표적인 요인

□ 농어업 기자재 부가가치세 사후환급제도는 상기의 누적효과를 제거해줌으로써 농

수산물 생산기반 유지 및 수급구조 안정화를 도모하는 데 유용한 제도인 것으로 

평가

○ 면세를 통한 농어업 지원효과가 누적효과만큼 반감되기 때문에 누적효과로 인

해 초래되는 상대가격구조의 왜곡효과를 제거하는 데 있어 사후환급제도는, 

영세율 제도와 함께 가장 효과적인 정책수단으로 평가

○ 농수산물(미가공식료품) 생산을 위한 투입과정에서 포함된 부가가치세를 제거

해줌으로써 상기의 정책취지의 의의를 회복 가능

□ 농수산물 생산과 관련된 영세율 제도는 그 자체로서 (매입세액)공제되지 않는 매

입세액을 원천적으로 발생시키지 않지만, 시간적 차이만 있을 뿐 사후환급제도 

역시 환급절차가 적절히 이루어진다는 전제 하에서 결과적으로는 영세율 제도와 

동일한 정책효과를 발생

○ 결과적으로 영세율 제도와 사후환급제도의 정책효과는 사후적으로는 동일하지

만, 세부담 환급시기의 차이, 납세 및 징세 관련 비용 등의 차이가 존재

□ 그러므로 두 가지 정책 가운데 어떤 정책수단을 선정하는 것이 적절한지의 판단

기준은 이들 정책수단과 연계된 관련 비용(납세협력비용･징세 관련 행정비 등)의 

상대적 크기, 농어업 기자재로 사용되는 중간투입재들이 농어업 이외의 부문에 

사용･투입되는 비중(비율) 등에 의존

□ 해당 기자재가 전량 또는 거의 대부분 농어업부문에 투입되고, 그외 부문에 투입

되는 비율･비중이 미미한 경우에는 영세율을 적용해주더라도 정책목적(농어업 지

원) 외 부문으로의 전용･오용문제가 심각하지 않으므로 영세율을 적용하더라도 

누수현상이 방지 또는 최소화 가능

○ 이 경우 납세협력비용･징세비용도 최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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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나 동 기자재가 농어업부문에서 많이 사용되지만, 그 외 부문에서의 사용비

중도 상당히 크다면, 무조건적인 영세율 적용시 부문 외 누수현상이 빈발

○ 이 경우 조세지원의 필요성･타당성이 인정되지 않는 부문에까지 지원효과가 

발생하면서 상대가격 구조가 왜곡되는 한편, 불필요한 지원 증가로 인해 세수

가 감소

○ 이런 경우에는 영세율 대신 사후환급제도를 통해 농어업부문에 투입･사용된 

경우에 국한하여 부가가치세를 환급해줌으로써, 위에서 언급한 시장의 실패 

현상을 교정하는 동시에 누수도 방지

□ 다만 사후환급을 위한 확인을 위해 납세협력비용･징세비용이 지나치게 과다하여, 

농어업 기자재 부가가치세 사후환급을 통한 득(得)보다 동 제도 운용을 위해 소

요되는 제반 비용(失)이 더 크다면 사후환급제도의 적정성이 의문시

○ 만약 사후환급제도를 영세율 제도로 전환하였을 때 얻을 수 있는 순이득이, 

농어업 이외 부문에서 나타나는 누수로 인한 비용증가분보다 더 크다면, 비농

어업부문 투입비중이 작지 않더라도 영세율 적용이 더 바람직할 수 있음

○ 반면에 사후환급 → 영세율 제도 전환의 순이득보다, 여타 부문으로의 누수비

용이 더 크다면, 비용/편익적 관점에서 별도의 조처 없이 누적효과를 허용하는 

것이 원론적으로 더 바람직할 수도 있음

□ 사후환급제도는 중복과세의 회피를 통해 실효세율과 명목세율 사이의 괴리를 제

거 또는 축소하여 상대가격체계 왜곡 효과를 감축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본래의 

부가가치세 과세기능을 충실하게 해주는 장점이 있음

○ 그러나 누적효과를 제거할수록 누적효과로 인한 부가가치세 실세수의 감소가 

불가피

□ 이론상 부가가치세는 각 거래단계에서 발생하는 부가가치를 기준으로 과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만, 실무상으로는 면세제도 등을 통해 나타나는 누적효과도 

부가가치세의 일부로서 존재를 인정･인식하는 경향

○ 그러므로 실효세율 측면에서 볼 때 재화･용역 사이의 상대가격 구조를 왜곡시

키는 효과가 일부 존재하지만, 대부분의 국가에서 누적효과를 사실상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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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약 상대가격 구조의 왜곡 효과를 일소하기 위해 누적효과를 완전히 제거하고

자 하는 경우에는 면세제도 대신 영세율 제도만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

○ 그런데 영세율보다 면세가 더 일반적인 제도로 널리 활용되고 있는 것이 현실

○ 이는 누적효과를 하나의 부작용으로 인식한다기보다는, 부가가치세제의 일부

분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암묵적으로 시사

○ 그런 인식하에서는 누적효과로 말미암은 품목별 실효세율 격차와 그로 인한 

상대가격 체계의 왜곡현상은 인위적 교정대상이 아님 

○ 아울러 누적효과만큼 부가가치세의 실세수가 증수(增收)되는 것이 일반적

□ 그런데 농어업 기자재 부가가치세 사후환급제도는 기능상 영세율 제도와 동일한 

효과를 나타내면서 누적효과의 제거효과가 있음

○ 따라서 본래의 정책취지 외에도 부수적으로 농수산물과 관련하여 누적효과로 

인한 상대가격 구조의 왜곡효과도 함께 축소

○ 다만 이미 여타 부문에서 누적효과로 인해 상대가격구조가 왜곡되어 있는 상

황에서는, 농수산물 부문에서 상대가격 구조의 왜곡효과를 제거하더라도 반드

시 자원배분의 왜곡효과가 줄어든다는 보장이 없음에 유의할 필요19)

□ 만약 농어업 기자재 부가가치세 사후환급제도의 정책취지가 농수산물은 물론이고 

여타 재화에 내재된 누적효과를 완화하는 데 있다면, 굳이 농어업부문에 투하된 

부분에 한정하여 사후환급제도를 적용하기보다는 해당 기자재 품목 자체에 영세

율을 적용하는 방안이 보다 비용효율적인 방안

○ 다만 앞서 설명하였듯이 일반적 형태의 누적효과를 완화･제거하는 것이 본 제

도의 주된 정책목표가 아니므로 영세율 제도가 더 바람직하다는 일반화 주장

에 대해서는 경계할 필요

19) 이준구･조명환(2016) 84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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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효과성 분석

□ 본장의 주된 목적은 농어업 기자재에 포함된 부가가치세의 사후환급제도가 이론

적 또는 실증적으로 소기의 정책목표(농수산물 생산기반 유지･수급구조의 안정화 

등) 달성에 얼마나 기여하고 있는지를 점검･분석하는 데 있음

○ 효과성 분석은 이론적 접근, 수요분석을 통한 실증분석을 모두 포괄

○ 이론분석(제2절): 농수산물 중심의 식료품 수요･공급의 가격탄력성 구조에 따

른 부가가치세 사후환급제도의 효과성을 이론적으로 고찰･검토

○ 실증분석의 종류

- 주요 부문별 수요분석(제3절): 특히 식음료품의 수요 가격탄력성을 추정하여 

이론분석에서 제시한 경제이론이 시사하는 바를 검증

    ∙ 수요함수 추정을 위한 회귀분석 방법은 최우추정법을 사용

- 산출물･투입물 시장을 동시 고려한 일반균형 분석(제4절)

- 산업연관분석(제5절): 투입산출표를 이용하여 업종별 부가가치율, 각 산업부

문별 농어업 중간투입비율, 실효세율 추정을 통한 관련 산업의 누적효과 추

정 등의 분석을 수행

- 소득분석(제6절): 가계동향조사자료와 농가경제조사자료 등 서베이자료의 비

교분석을 통한 소득지원 효과를 간접적으로 비교

- 회귀분석(제6절): 가계동향조사자료와 농가경제조사자료를 혼합하여 농어업 

기자재 부가가치세 사후환급제도 등을 포함하여 각종 농가소득 지원정책의 

효과를 다양한 교란요인을 통제한 상태에서 실증적으로 추정･검증

    ∙ 횡단면 OLS로 추정

1. 개요

□ 농어업용 기자재 부가가치세 (사후)환급제도는 농어업 생산비 인하와 같은 공급 

측면의 정책효과를 의도하지만, 최종적인 효과는 수요 요인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으므로 수요･공급 측면을 모두 고찰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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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생산물 공급 측면) 농어업용 기자재 부가가치세 (사후)환급제도는 농어업부

문의 투입비용을 감축하여 (한계)생산비용을 인하하는 것이 주된 직접적 목적

○ 이는 한계생산비용 곡선(공급곡선)의 우측 이동을 의미

○ 아울러 공급 측면에서의 지원방안이 “농어업 종사자 처우 개선”의 필요조건 

중 하나이나 충분조건은 아님에 유의할 필요

□ (최종생산물 수요 측면) 농수산물은 특성상 가격비탄력적인 수요를 가진 경우가 

많은 상황

○ 이는 단기적으로 대체가능성이 매우 낮음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수요곡선의 기

울기가 가파른 것을 시사

□ 그러므로 최종적인 지원효과는 농어업 생산물시장에서의 수요･공급조건의 균형뿐

만 아니라, 농어업부문 투입물 시장의 수요･공급조건도 영향

○ 따라서 최종적인 효과는 부가가치세 사후환급제도를 통한 전가(shifting)의 정도

에 의존

□ 전가의 종류

○ 전방전가(forward shifting): 부가가치세 사후환급제도의 경감효과가 소비자로 

귀착

○ 후방전가(backward shifting): 부가가치세 사후환급제도의 경감효과가 투입요소

(투입물)로 귀착

○ 이 가운데 생산요소(노동, 자본)를 소유한 농어업 종사자(또는 사업자)에게 귀

속되는 것이 동 지원제도의 궁극적 목적

□ 그러므로 동 지원정책의 지원 효과성의 분석은 부가가치세 환급에 따른 생산비 

절감효과가 누구에게 귀착되는지의 여부와 지원수준의 크기에 대한 분석결과를 

토대로 평가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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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최종생산물 균형의 이론분석: 수요･공급 가격탄력성을 중심으로

□ 본 절에서는 부가가치세 사후환급제도의 정책효과가 수요･공급곡선의 가격탄력성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에 착안하여 각각의 경우(조합)에 대해 사후환급제도의 

정책효과를 검증하고, 정책의 방향성과 성격을 예측･점검해봄을 주된 목적으로 함

○ 수요･공급곡선의 조합은 각각의 가격탄력성을 기준으로 가격비탄력적 수요･가
격탄력적 공급의 조합과, 반대의 조합의 두 가지 경우를 기준으로 분석

○ 아울러 제3절의 수요분석을 통해 본 절에서 분석한 이론모형의 예측결과와 결

합하여 시사점을 논의

가. 가격비탄력적 수요･가격탄력적 공급의 경우

□ 농어업 생산물 시장에서 높은 공급가격탄력성 조건과 낮은 수요가격탄력성 조건

이 나타나는 경우에는, 농어업 기자재 부가가치세 환급제도의 정책효과가 소비자

가격의 인하를 통해 소비자에게 상대적으로 더 많은 혜택이 귀착될 가능성을 시

사([그림 Ⅳ-1] 참조)

□ [그림 Ⅳ-1]에서 완정경쟁시장 조건하에서 농어업 생산물의 공급곡선은 세포함 한

계생산비용 곡선 S가 되며, 수요곡선이 D로 주어졌다고 하면, 시장균형은 수요곡

선과 공급곡선이 교차하는 E1=(Q1, P1)에서 성립

○ 이때 농어업 투입물(기자재)에 대해 부가가치세 사후환급제도가 적용되면, 논

의의 편의상 단위당 부가가치세 환급액을 τ라고 할 때 한계생산비용이 하락

하면서 최종생산물의 공급곡선이 우측(또는 하방)으로 이동(S → S’)하면서 균

형가격이 대폭 하락(P1→P2)하고 균형량은 소폭 증가(Q1→Q2)

○ 가격비탄력적인 수요곡선의 특성상 기울기가 크기 때문에 최종생산물의 균형

량 변화는 작은 반면, 가격변화율은 상대적으로 큰 편

□ 각종 세금 및 후생의 변화: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미가공식료품 등에 포함되어 

있는 공제되지 않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사후환급제도를 통해 공제해주는 경

우, 소비자후생과 생산자잉여가 증가하는 한편 환급세수로 인해 세수가 감소하며, 

이를 합산한 순효과는 후생의 순증가로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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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위당 부가가치세 환급액: τ = A*E2 = A*A1 + A1E2 = A*A1 + P1P2  

- 그러므로 가격 하락폭(P1P2) < 부가가치세 환급액(τ=A*A1 + P1P2)

- ∵ A*A1 > 0

○ 부가가치세수의 변화: □P1E1GC → 0

○ 소비자잉여: 소비자가격이 하락하고 균형량이 증가하면서 소비자잉여도 증가: 

증가폭은 상당히 큰 편

- (환급전) P1E1을 밑변, Y축과 수요곡선 중 점E1의 좌상방 부분으로 이루어진 

삼각형 → (환급후) P2E2를 밑변, Y축과 수요곡선 중 점E2의 좌상방 부분으로 

이루어진 삼각형 

- 소비자잉여의 증가폭: ▱P1E1E2P2  

- 전자 < 후자: 소비자잉여의 증가

○ 생산자잉여(PS): 생산자잉여는 소비자가격과 한계생산비용 사이의 면적을 나

타내는바, △P1E1B → △P2E2F로 변화(증가, PS 증가분: ▱P2E2GC)

- S’과 S가 평행(∵ 환급액이 τ로 일정하다고 가정)하기 때문에 △P1E1B = △

CGF이 성립하고, 

- ∴ 환급후 PS = △P2E2F = △CGF + ▱P2E2GC 

                     = △P1E1B + ▱P2E2GC = 환급전 PS + ▱P2E2GC 

○ 사회후생의 변화: 소비자잉여･생산자잉여의 증가분이 세수감소 규모를 상회하

여 사중손실의 감소를 통해 사회후생의 순증으로 귀결(부분균형분석 기준)

- 소비자후생의 변화: +□P1E1E2P2   

- 생산자후생의 변화: +□P2E2GC  

- 세수의 변화: -□P1E1E2C  

- 순효과: +△E1E2G(매입세액 환급･세금경감에 따른 사중손실･초과부담의 감소분) 

□ 그러므로 부가가치세 환급제도의 생산 장려효과가 작기 때문에 생산자잉여의 변

화는 작음

○ 반면에 세금환급의 대부분이 소비자가격의 하락으로 이어지면서 소비자잉여가 

대폭 증가

○ 그 결과 부가가치세 환급효과의 상당 부분이 농어업 종사자가 아닌 소비자에

게 전가되었음을 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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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경우 본래의 정책목표 중 농어민 소득지원･보전 효과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

음을 시사

○ 반면에 또 다른 정책목표인 농수산물 수급안정화를 통한 소비자후생의 증진효

과는 성공적으로 달성한 것으로 평가가 가능

τ
S’

S

D

P

O
Q

P1 

E1 

E2 
P2 

Q2 Q1 

P* 
A1 

A* 

C
B

F
G

[그림 Ⅳ-1] 농어업 기자재 부가가치세 사후환급 효과 Ⅰ

나. 가격탄력적 수요･가격비탄력적 공급의 경우

□ 앞의 ‘가’항과 정반대로 수요가 가격탄력적이어서 수요곡선의 기울기가 완만한 

반면, 공급은 가격비탄력적이어서 기울기가 큰 경우에는, ‘가’항의 결과와 정반대

의 효과가 나타나는 것으로 분석됨([그림 Ⅳ-2] 참조)

○ 즉, 소비자후생의 소폭 증가, 생산자잉여의 대폭 증가로 귀결

□ 이 경우 소비자잉여의 증가효과는 작은 반면, 농어업 종사자(생산자)의 생산자잉

여 증가효과는 크게 나타나는 것이 특징

○ [그림 Ⅳ-3]에서 보듯이 수요곡선의 기울기가 완만한 상태에서 부가가치세의 

환급은 공급곡선의 우측(또는 하방)이동을 의미하는데, 

○ 수요곡선이 평탄하기 때문에 소비자가격의 변동이 크지 않아 소비자후생의 증

가효과가 매우 제한적인 반면

○ 공급곡선이 가파르기 때문에 평균생산비용이 크게 하락하면서 생산자잉여는 

상당히 크게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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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가가치세 환급액이 위의 경우와 동일하게 τ이지만, 수요･공급곡선의 기울기가 

다른 경우 위의 경우와 달리 최종소비자가격의 하락폭은 작은 반면, 균형량의 증

가폭은 상당히 커지는 것이 ‘가’항의 경우와 커다란 차이점

□ 각종 세금 및 후생의 변화: 수요･공급곡선의 가격탄력성이 달라지더라도, 소비자

후생･생산자잉여･세수감소 효과 등의 구성 차이만 있을 뿐, 일반적으로 부가가치

세 사후환급제도를 통해 사회후생의 순증현상이 발생하는 결과는 마찬가지

○ 단위당 부가가치세 환급액: τ = E3K = E3N + NK = P3P4 + NK  

- 그러므로 가격 하락폭(P3P4=E3N) < 부가가치세 환급액(τ)

- ∵ NK > 0

- 다만 [그림 Ⅳ-1]의 경우에 비해 가격 하락폭이 현저하게 축소

○ 부가가치세수의 변화: □P3E3KH → 0

○ 소비자잉여(CS): 소비자가격이 소폭 하락하고 균형량이 증가하면서 소비자잉여

가 증가하지만 증가폭은 제한적(즉, 소폭 증가)

- (환급전 CS) △P3E3R → (환급후 CS) △P4E4R = △P3E3R + ▱P3E3E4P4 

- ▱P3E3E4P4이므로 환급후 소비자잉여 > 환급전 소비자잉여

- 소비자잉여의 증가폭: ▱P3E3E4P4  

○ 생산자잉여(PS): 생산자잉여는 소비자가격과 한계생산비용 사이의 면적을 나타

내는바, ▱HKLO → ▱P4E4LO로 변화

- 양자 간의 차이는 ▱P4E4KH

○ 사회후생의 변화: 소비자잉여･생산자잉여의 증가분이 세수감소 규모를 상회하

여 사중손실의 감소를 통해 사회후생의 순증으로 귀결(부분균형분석 기준)

- 소비자후생의 변화: +□P1E1E2P2   

- 생산자후생의 변화: +□P4E4KH  

- 세수의 변화: -□P3E3KH  

- 순효과: +△E3E4K (매입세액 환급･세금경감에 따른 사중손실･초과부담의 감

소분) 

□ 부가가치세를 환급해주더라도 소비자가격의 하락폭이 크지 않지만, 생산 장려효

과와 생산자잉여의 증가효과가 크기 때문에, 세금환급의 실질적 혜택 중 상당부

분이 생산자에게 귀속되는 결과가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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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결과 부가가치세 환급효과의 상당 부분이 농어업 종사자에게 전가되면서 

본래의 정책목적에 부합함을 시사

□ 이 경우 본래의 정책목표인 농어민 소득지원･보전 효과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음

을 시사

P S3=MC+
τ

QO

S 4 = M
C

D

E3 

E4 
P3 P4 

Q3 Q4 

τ

H

L

N

K

R

M

U

[그림 Ⅳ-2] 농어업 기자재 부가가치세 사후환급 효과 

Ⅱ

□ 전술하였듯이 농어업부문의 최종생산물이 부가가치세 면세품목인 경우 생산과정

에서 투입된 투입재가 포함하고 있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않던 부

분을 환급해주면 (공급곡선이 완전가격비탄력적이거나 또는 수요곡선이 완전탄력

적이지 않은 이상) 사회후생의 순증이 발생하며, 사회후생 순증 부분의 귀착은 

수요･공급곡선의 가격탄력성의 상대적 크기에 의존

3. 수요함수 추정결과: 실증분석

가. 개요

□ 제2절에서 추론한 이론모형 분석결과의 내용을 기초로 실제 시장수요의 가격탄력

성을 추정함으로써 농수산물 생산기반 유지 및 수급구조 안정화 효과 중 어떤 

효과가 상대적으로 더 크게 부각되는지 실증적으로 검증함을 목적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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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수산물, 즉 농어업부문의 최종생산물인 식음료품에 대한 수요분석 결과(특히 

수요 가격탄력성 추정치)를 통해 부가가치세 사후환급의 정책효과를 추론

○ 수요분석을 위해 먼저 일반균형의 관점에서 수요함수의 기본모형을 설명(“나”

항)하고, 실증분석을 통해 수요함수의 각종탄력성을 추정(“다”항)하며, “라”항

에서는 수요함수 실증분석결과가 시사하는 바를 정리

□ 농어업 기자재 부가가치세 사후환급제도가, 농어업부문의 생산물(식료품, 특히 미

가공식료품)에 대한 세부담을 경감시킴으로써 나타나는 경제적 효과를  가격의 

전가(incidence) 효과를 기준으로 측정･평가

□ 만약 농어업 기자재 부가가치세 사후환급을 통한 세부담 경감 혜택의 대부분이 

소비자에게 전가되는 경우(전방전가)에는 농수산물 가격안정화를 통한 수급안정

화 효과가 배가(倍加)되지만, 농어민 소득지지 효과는 상대적으로 약화되는 결과

를 나타냄

○ 일례로 농산물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작은 반면, 공급의 가격탄력성은 큰 경우

가 여기에 해당

- 부가가치세 환급을 통한 공급의 증가는 최종생산물(농산물) 가격의 하락을 

통한 전방전가(forward shifting)로 소비자잉여를 통해 소비자 혜택이 증가하는 

반면,

- 공급자(농어업 종사자)의 후생 증가는 상대적으로 미미

□ 반대로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큰 경우에는 세부담 경감효과의 상당 부분이 생산

자(즉, 농어민)에게 귀속되면서 농어민 소득지원 효과가 상대적으로 더 크게 나타

날 것으로 기대 가능

○ 세경감 혜택이 소비자가격에 귀속되는 전방전가의 효과가 크지 않고 실질적인 

생산비용 하락을 통한 생산자잉여가 증가, 즉 후방전가의 효과가 크게 나타난

다면 농어민 소득보전을 통한 생산기반의 지속성 및 유지･확보라는 정책효과

가 나타날 가능성이 높음

○ 그러므로 정책 효과성은 일정 부분 농･어산물(특히 미가공식료품)의 수요 분석

결과(가격탄력성 수준)이 중요한 판단의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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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수요함수의 형태와 특성

□ 본 연구에서는 성명재(2017)의 선형지출체계(LES; linear expenditure system)의 수

요함수 모형을 기준으로 분석자료를 업데이트하여 새로 추정

○ 성명재(2017)는 1990∼2014년의 분기별 가계동향조사자료를 사용하여 선형지출

체계 수요함수를 추정

○ 본 연구는 2015년 분기자료를 추가하여 업데이트하여 수요함수를 추정

○ 선형지출체계 수요함수는 일반균형조건을 만족시킨다는 점에서 논리적 근거가 

강함

○ 다만 대부분의 모수모형(parametric models)이 그러하듯, 모형설정오류(misspecification 

errors)에 취약할 수 있다는 점이 단점

□ 선형지출체계: 아래의 직접효용함수()의 효용극대화 과정을 통해 수요함수가 도출

○ Stone-Geary 직접효용함수:   



  




○ -번째 소비재의 수요함수:   

 




   …

          또는   




   …

○ 단, 소득:   
 





              (선형지출체계에서는 소비지출총액을 소득으로 인식)

         개의 소비재:      

         : 상수,      , 




 

         : 상수 (-번째 소비재의 최소소비수준)

         : -번째 소비재의 가격

- 최소소비수준()은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생존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소비

지출 수준으로 해석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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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형지출체계 수요함수의 주요 특징

○ 각 재의 수요함수는 (순)소득의 선형 단조증가함수

○ 각 재의 수요함수는 가격의 반비례 함수

□ 선형지출체계에서의 각종 탄력성

○ (교차)가격탄력성: 





 





 

  

- -번째 소비재의 가격변화가 -번째 소비재 수요에 미친 영향(탄력성)

- 가격탄력성은 미보상가격탄력성을 얘기하는 것으로서 Marshall 수요의 가격효

과로부터 도출

- 자기가격탄력성은 





 

 : 즉, 당해 소비재의 소비지출액 대비 

최소소비지출액의 비율에 비례

- 일반적으로 다른 조건이 동일하다면, 의 값이 크거나 당해 소비재의 소비

지출액 대비 당해 소비재의 최소소비지출액의 비율이 클수록 가격탄력성(절

대값)이 커지는 것이 두드러진 특징

○ 소득탄력성: 




 

   

- 소득탄력성은 총소득() 대비 해당 소비재의 소비지출액()의 비중이 작을

수록 커지는 것이 특징

다. 수요함수 추정결과

□ 본 절에서는 16개 소비지출 항목을 대상으로 1990∼2015년의 분기별 가계동향조

사자료를 집계변수 형태의 가상패널자료로 전환하고, 선형지출체계 수요함수를 

추정(<표 Ⅳ-1> 참조)

○ 통계청의 14개 대분류 항목에서 교통비 항목을 휘발유, 경유 및 기타(교통)의 

3개 항목으로 세분류하여 모두 16개 항목으로 재분류하여 선형지출체계의 수

요함수를 추정

○ 여러 가지 기술적 난제로 인해 식･음료품을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와 관련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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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가공식료품(면세)과 가공식료품(과세)으로 구분하지 못하여 각각에 대한 수

요분석이 불가능하였음

- 분석기간 동안 가계동향조사자료의 식･음료품 세부항목의 재분류로 인해 미

가공･가공 식･음료품의 구분이 곤란

- 아울러 선형지출체계가 성립하기 위한 기본전제로서 소비지출 항목간 (약)구

분성 조건(weak separability condition)의 충족 여부가 의문시

□ 선형지출체계 수요함수에서 각종 탄력성의 특성

○ 미보상가격탄력성의 기준

- 가격 변화에 따른 수요량 변화(즉, 가격효과)는 대체효과(substitution effect)와 

소득효과(income effect)로 이분

- 대체효과에 기초한 가격탄력성을 흔히 보상가격탄력성(compensated price 

elasticity)이라고 칭하며,

- 현실에서 관찰되는 가격효과는 대체효과에 소득효과를 합산한 미보상가격탄

력성(uncompensated price elasticity)을 지칭

□ <표 Ⅳ-1>의 추정결과를 상세히 살펴보면, 식･음료품에 대한 가격탄력성은 여타 

품목에 비해 현저하게 소득탄력성과 가격탄력성이 작은 것이 특징

○ 가격탄력성(미보상 기준)은 –0.00716으로 16개 항목 중 가장 낮음

- 이는 식음료품의 소비자가격이 100%(즉, 2배 수준으로) 인상되더라도 수요량

의 감소율은 0.7% 정도에 불과할 정도로 미미함을 의미

○ 소득탄력성도 0.02209로 16개 항목 중 현격한 차이로 가장 낮음

○ 이는 식･음료품이 생활필수품으로서 소비(수요) 구조의 가격비탄력적 특성을 

잘 보여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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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격탄력성(미보상) 소득탄력성

1. 식･음료품 0.00355 3.05283 -0.00716 0.02209
2. 주류 0.00411 0.03814 -0.45635 1.05934
3. 담배 0.00499 0.13982 -0.21974 0.55508
4. 의류･신발 0.03501 0.72535 -0.31299 0.61782
5. 주거비 0.03811 0.41863 -0.43980 0.91736
6. 광열･수도비 0.05893 0.56644 -0.48655 1.17020
7. 가사용품･서비스 0.03640 0.38303 -0.41471 0.98294
8. 보건･의료 0.06941 0.46596 -0.57162 1.27216
9. 교통 0.06080 0.81523 -0.40757 0.88745
10. 휘발유 0.07000 0.03282 -0.95145 2.36852
11. 경유 0.00863 0.10324 -0.55547 0.98386
12. 통신 0.12346 -0.01731 -1.01981 2.09720
13. 오락･문화비 0.07100 0.32164 -0.63271 1.37891
14. 교육비 0.12366 1.31784 -0.50292 1.11715
15. 숙박･음식 0.18646 0.62396 -0.75431 1.69057
16. 기타 소비지출 0.10547 2.26548 -0.32551 0.71336

계 1

  주: 1. (미보상자기)가격탄력성과 소득탄력성은, 가계동향조사자료의 1990∼2015년의 분기별 개인평
균치를 기준으로 측정한 값 기준

      2. (소비자)물가지수는 2010년=1 기준의 자료를 사용

<표 Ⅳ-1> 선형지출체계 수요함수의 회귀분석 결과

(단위: 십만원[])

라. 수요함수 추정결과의 해석 

□ 상기의 추정결과를 놓고 볼 때, 비록 미가공식료품 대상의 수요분석 결과를 찾기

는 어렵지만, 가공식료품에 비해 미가공식료품에 대한 수요가격탄력성이 더 낮거

나, 또는 최소한 식･음료품 전체에 대한 탄력성보다 크지 않을 개연성이 높은 것

으로 추측

□ 한편 식료품의 경우, 현재 상태에서 자료가 불비하여 공급(가격)탄력성을 추정하

기는 어렵지만, 다수의 소규모 가족경영 형태의 농어업 종사자의 형태가 대다수

를 이루고 있는 현실에서 규모수확불변(constant returns to scale) 또는 그와 유사한 

특성을 나타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추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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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는 (미가공)식료품의 생산･공급이 가격에 대해 탄력적으로 나타날 개연성이 

높음을 시사

□ 그러므로 만약 미가공식료품 등 농어업 생산물 시장의 수요가격탄력성이 매우 

낮은 반면 공급가격탄력성이 크다면, 농어업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사후환급

을 통해 사실상 영세율의 효과를 누리게 해주는 경우, 환급제도의 혜택이 전방전

가를 통해 소비자혜택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높음을 시사

○ 이런 경우는 직접적으로 부가가치세 사후환급을 통해 생산자잉여의 증대로 이

어지지 않거나, 그 정도가 상대적으로 미약하게 나타날 수 있는 것으로 판단

○ 이는 부가가치세 사후환급의 효과가 후방전가를 통해 생산자(즉, 농어민)에게 

세경감(환급)의 혜택이 귀속되기보다는 전방전가를 통해 소비자에게 귀착될 것

으로 예측 가능

□ 그러나 이는 이차적･부차적 효과를 무시한 상태에서 직접효과만을 고려한 것이

며, 간접효과를 고려하면 반드시 농어민 소득지지를 위한 정책효과가 없다고 결

론을 내리는 것은 부적절할 수 있음

○ 만약 농어업 기자재에 귀속된 부가가치세의 사후환급을 통해 생산규모의 확대

가 이루어진다면, 비록 초과이윤(excess profits)은 누리지 못하더라도 경쟁시장

에서 보장되는 정상이윤은 생산규모 증대를 따라 계속 증대될 수 있기 때문

□ 사회적 관점에서는 미가공식료품에서 매입세액공제되지 않은 세액이 누적효과로 

잔존하는 경우, 누적효과만큼 상대가격 구조가 왜곡되면서 자원배분의 왜곡 현상

이 발생

○ 만약 농어업 기자재의 부가가치세 사후환급을 통해 누적효과를 완화 또는 제

거해주면, “상대가격체계의 회복” 및 “자원배분의 왜곡 시정”이라는 긍정적 효

과를 얻을 수 있음

○ 더욱이 사후환급으로 인한 세부담의 경감효과가 전방전가를 통해 소비자가격 

하락 및 소비자잉여의 증대를 통해 사회후생의 순증을 나타낼 수 있음

□ 그 밖에 농어업용 기자재로 사용되지 않는 동일 물품이 최종소비재로 소비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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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는다면 해당 기자재를 부가가치세 과세품으로 분류하거나 또는 영세율 적용대

상으로 분류하더라도 상대가격 체계의 왜곡현상은 발생하지 않음

□ 그러나 해당 기자재 전체에 대해 영세율을 적용할 때, 만약 일부라도 동 기자재

가 농어업부문이나 기타 부문에 중간재로 투입되지 않고, 최종수요로서 민간소비

되는 경우에도 최종소비단계에서 영세율이 적용됨에 따라 상대가격 체계가 왜곡

될 수 있음에 유의할 필요

○ 최소한 이론적 관점에서 이런 논리가 가능한 이유는 전단계매입세액공제방식

의 부가가치세제를 사용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는 과표누락이나 탈세 등이 발

생하지 않는 이상, 각 단계별로 부가가치세를 부과하거나 또는 중간투입물에 

대해 모두 영세율 처리하고 최종소비단계에서만 과세하는 경우와 이론상 아무

런 차이가 없기 때문

○ 물론 최종소비단계에서 영세율이 적용되는 경우가 없기 때문에 상기의 문제가 

현실화될 가능성은 매우 낮음

○ 이에 대해서는 아래의 제4절에서 산업연관분석을 통해 실증적으로 검증

□ 그러므로 농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사후환급의 효과와 관련하여 가

격왜곡의 시정 효과에 대한 실증분석이 가능한지 검토 필요

□ 앞서 설명하였듯이, 탈세나 과표 누락이 없다는 것을 전제하다면, 중간단계에서 

(일반)소비세를 과세하지 않고 최종소비단계에서 한차례 과세하면 누적효과 없이 

명목세율과 실효세율을 일치시키면서 일반소비세로서 소기의 정책목표를 달성할 

수 있음

○ 만약 중간단계에서 영세율을 적용하고 최종단계에서 과세하는 형태로 부가가

치세의 과세체계를 변형하면, 무늬만 각 거래단계마다 과세하는 부가가치세일 

뿐 실질적으로는 최종단계에서 일회성으로 과세하는(미국 등에서 시행하고 있

는) 판매세(sales tax)와 근본적으로 차이가 사라짐

○ 이 경우 중간단계에서 실세수 효과는 없으면서 영세율 체계 유지를 위해 과다

한 징세비용이 소요되므로 그런 형태의 부가가치세를 유지하는 것은 비용 비

효율적이며 오히려 판매세 전환이 비용효율성 측면에서 보다 우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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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만 판매세 형태로의 전환은 중간거래단계서 생산되는 과세자료에 기초한 사업

자 상호간 자료대사 기능이 상실됨을 의미

○ 현실에서는 부가가치세가 매 거래단계마다 과세자료를 생산하여, 상호대사를 

통해 탈세방지 효과가 큰 데 반해 판매세의 경우에는 마지막 최종소비단계에

서만 한차례 과세정보가 생산되기 때문에,

○ 중간 유통･생산단계에서는 과세정보가 발생되지 않기에 자발적 납세협력도가 

높지 않은 상황에서는 탈세가 만연할 가능성이 존재

4. 산출물 시장과 투입물 시장을 동시에 고려한 효과성 분석

   

가. 다부문 모형의 필요성과 그 구조

□ 어떤 투입재에 대한 조세정책 변화는 그 투입재의 가격과 거래량에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산출물 시장과 다른 투입재 시장에도 영향을 미침

○ 해당 투입재 가격변화로 인해서 기업의 공급곡선이 이동하여 산출물 시장에 

변화가 옴

○ 해당 투입재 가격변화로 인해서 투입요소들 사이의 대체가 일어나므로, 다른 

투입재들에 대한 수요가 변화하여, 다른 투입재들의 가격과 거래량도 변화함

○ 이러한 변화를 통해서 산출물, 투입재의 가격과 거래량이 모두 변동하며, 그 

결과 소비자, 생산자, 투입재 공급자의 소득도 모두 변화하게 됨

□ 위에서 설명한 효과를 모두 고려하기 위해서는 산출물 시장과 다수의 투입재 시

장을 동시에 고려하는 소규모의 일반균형 모형이 필요함

□ 다부문 모형은 개념적으로 다음과 같은 구조를 가짐20)

     경쟁적 가격 :  


 

농산물 수요함수 :   

조건부 생산요소 수요함수:     ,    

생산요소 공급함수:    

생산요소 공급자 가격과 수요자 가격의 관계  :   


20) 여기서 설명하는 모형은 박기백 외(2003), 원종학 외(2014)가 이용한 모형과 동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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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생변수

        : j 번째 투입재의 수요자 가격 대비 공급자 가격의 비율  

          (예컨대 거래세가 없다면 T=1 이고, 

           10%의 거래세가 부과된다면 T = 10/11)

○ 내생변수: 3J + 2개 

        : 생산물 가격

        : 생산물 거래량

        : 생산요소 투입량 (J개)

        
: 생산요소 생산자 지불가격 (J개)

         : 생산요소 공급자 수취가격 (J개)

□ 위의 방정식 체계를 계산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위 방정식들에 로그를 취한 

후 전미분을 구하면 다음과 같이 선형화(線型化)된 체계를 얻음   

경쟁적 가격(무이윤):    





  21)

농산물 수요 :   

요소수요:  




  

요소공급:   

보조금  :   
  

○ 외생변수

        : j 번째 투입재의 수요자 가격 대비 공급자 가격의 비율의 변화율  

          (예컨대 거래세가 없다가(T=1), 10%의 거래세가 부과되면(T=10/11) 

             t = -1/11)

○ 내생변수: 3J + 2개 

        : 생산물 가격 변화율

        : 생산물 거래량 변화율

21)  




의 양변에 로그를 취하고 전미분 한 후  




임에 유의하여 정리하여 얻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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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생산요소 투입량 변화율(J개)

        
: 생산요소 생산자 지불가격 변화율(J개)

        : 생산요소 공급자 수취가격 변화율(J개)

       여기서 변화율은 예컨대  


로 정의됨

○ 모수(parameter) 

     : 농산물의 수요탄력성

   : 조건부 요소수요 k의 요소가격 j에 대한 대체탄력성

  : 요소의 공급탄력성

 s j: 특정요소에 대한 지출이 전체 비용 중 차지하는 비중

         (내생변수의 함수이나, 분석의 편의를 위해서 모수처럼 처리)   

□ 위의 모수를 정하고 정책변화를 나타내는 외생변수를 정하면, 내생변수 즉, 관심

의 대상이 되는 경제적 변수들의 변화율을 얻을 수 있음

나. 생산요소의 구분과 파라메터 값의 결정

□  생산요소는 노동, 토지, 그리고 ‘기타투입’으로 구분함

○ 영세율 적용 투입재, 환급제도 적용 투입재, 그 외의 투입재 등을 구분하여 분

석하는 것이 이상적이겠으나, 가용한 자료(산업연관표나 생산비 조사 통계 등)

의 성격상 그러한 구분이 어려웠음  

□ 파라메터는 원종학 외(2014)에서 사용되었던 수치를 이용하되, 생산 요소별 비용 

중 비중은 2015년 ‘논벼 생산비 조사’에 따름22) 

○ 또한 농산물 수요 타력성은 사공용(2006)이 추정한 쌀에 대한 민간수요 탄력성, 

노동공급 탄력성은 문외솔･ 송승주(2016)가 추정한 값을 이용

 

22) 아래 모형의 무이윤 가정에 부합되도록 수입(收入) 대비 비율을 이용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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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수 크기 비고

농산물 수요 탄력성 -0.205 사공용(2006) 

비용 중 비중(s) 노동

토지

기타투입

0.465

0.246

0.289

생산비조사(논벼)

(2015)

요소 공급탄력성
노동

토지

기타투입

0.2

0.1

1.5

문회솔, 송승주(2016)

OECD(2001)

OECD(2001) 

<표 Ⅳ-2> 모형에 사용된 모수

  

주: 요소간 대체탄력성은 별도의 표에 표기

                 가격

 수요
노동 토지 기타투입

노동 -0.160  0.060  0.100

토지  0.165 -0.290  0.125

기타투입  0.220  0.100 -0.320

<표 Ⅳ-3> 조건부 요소수요 함수의 가격탄력성

다. 시뮬레이션 결과(가격 및 생산량 변화)

□ 기타투입에 존재하지 않던 거래세가 도입되어 10% 세율로 부과했을 때 농산물 

생산량, 농산물 가격, 생산요소별 투입량, 요소별 생산자 가격의 변화비율을 시뮬

레이션함

□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정책변화는 농산물 가격을 2.70% 상승시키고 생산량을 

0.55% 감소시킴

○ 이것은 현재의 환급정책 및 영세율 정책이 농산물 가격 안정 기능을 상당한 

정도로 발휘하고 있을 가능성을 시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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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
생산량 -0.55

가격 2.70

생산요소 투입량

노동 0.13
토지 0.12

기타투입 -2.61

생산요소 가격

노동 0.67
토지 1.19

기타투입 생산자 지불가격 7.26
기타투입 공급자 수취가격 -1.74

<표 Ⅳ-4> 정책변화(t=-0.09)에 따른 내생변수 변화율

(단위: %)

 

 

□ 기타요소의 생산자(농가) 지불가격은 7.26% 상승하고 공급자의 수취가격은 1.74% 

감소하며, 투입량은 2.61%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남

○ 가격 면에서 도입된 조세의 부담 대부분이 생산자(농가)에게 귀착되는 것으로 

나타남

○ 그러나 투입량과 공급자 수취가격도 상당히 줄어들기 때문에 감소율을 합한 

투입요소 매출액 감소율이 -4.35%에 달함

자. 투입재 보조와 면적비례 직접지불제도의 소득이전(移轉)효율(income transfer 

efficiency) 비교

□ OECD(2002)는 농가의 소득증대를 위해서 사용되는 네 가지 대표적 농업정책수단

들에 투입되는 정부지출이 투입재 공급자, 농가, 소비자 사이에 어떻게 귀착되는

지를 비교할 수 있는 모형을 제안하였음

○ 네 가지 정책수단은 부족불제도(deficiency payment), 관세나 수출보조금을 이용

한 시장가격지지, 농지면적비례 지불, 그리고 투입재 보조임

○ 이를 이용하면 정부지출 1원의 증가가 농가소득 증대에 실질적으로 얼마나 기

여하는지, 즉 소득이전효율을 비교할 수 있음

□ 이하에서는 OECD(2002)의 제안에 따라서 농지면적비례 지불과 투입재 보조의 소

득이전 효율을 비교함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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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지면적비례 지불제도는 최근 우리나라 농업정책에서 쌀 고정직불 등과 같이 

그 중요성이 커지고 있음

○ 투입재 보조의 경우에는, 현재의 영세율 또는 환급제도를 폐지한다면, 이는 현

재의 0의 보조금에서 음(-)의 보조금 제도로 전환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음 

- 즉, 심층평가의 대상이 되는 환급제도를 과세로 전환하는 가상적인 상황에서 

새로이 확보되는 세수 중 농가가 실제로 부담하게 부분의 비율을 추정할 수 

있음

- 세수 중 다른 부분은 투입재의 공급자, 농산물의 소비자가 부담하게 되고, 그 

나머지는 효율성 손실로 나타나게 됨

○ 이러한 시도는 박기백 외(2003)에서 한 바 있지만, 이 연구에서는 모수를 보다 

업데이트하고 우리나라 현실과 더 부합하도록 수정하였음

□ 소득이전효율을 결정하는 모수 값들은 아래의 <표 IV-5>에 보인 바와 같음

○ 즉 각 생산요소들이 생산비용에서 차지하는 비중, 토지와 노동을 농가가 공급

하는 비중, 요소공급의 탄력성, 그리고 초기지원비율 등이 결정요인임 

○ 특히, OECD(2001)에 따르면 이 중 소득이전효율성에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중

요한 모수들은 토지와 노동이 비용 중에서 차지하는 비중(  )과 토지와 노

동을 농가가 공급하는 비율(  )임(OECD(2002), p.9)

□ 구체적으로 면적비례 지불과 투입재 보조의 소득이전 효율은 다음과 같이 계산

됨(OECD(2002), pp.21-22)24) 

○ 아래 식에 나오는 문자들의 의미는 <표 IV-5>에 보임

○ 면적비례 지불:

         

○ 투입재 보조

       

23) 관세정책이나 수출보조금 제도는 WTO 농업협정으로 인해서 우리나라의 자체적 정책결정으로 변
경하기 어려움. 또한, 부족불 제도는 우리나라의 쌀 변동직불제와 유사하지만, OECD(2011)가 그 
분석이 상정하고 있는 부족불 제도와는 구체적 내용에서 차이가 있음

24) 공식의 상세한 도출과정도 같은 곳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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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 생산요소들이 비용 중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토지와 노동 중 농가의 공급 비

율은 2015년 ‘쌀 생산비 조사’25) 결과를 따름

○ 토지와 기타투입의 공급탄력성은 OECD(2002)를 따르고, 노동공급 탄력성은 문

외솔･송승주(2016)가 2000~2008년 한국노동패널 자료를 이용해서 추정한 값 

0.231을 참고하여 0.2로 하였음

  

25) http://kosis.kr/statisticsList/statisticsList_01List.jsp?vwcd=MT_ZTITLE&parentId=F#SubCont(검색일자: 2017.6.19.)

모수(parameter)

비용중 비중 OECD 박기백 외 본연구 1
참고

  인 경우

 토지 0.2 0.2 0.24 0.24

  노동 0.2 0.55 0.47 0.47

 기타투입 0.6 0.25 0.29 0.29

농가공급비중

 토지 0.5 0.7 0.4 0.5

 노동 0.75 0.9 0.9 0.9

요소공급탄력성

 토지 0.1 0.1 0.1 0.1

  농가노동력 1 1 0.2 0.2

 기타투입 1.5 1.5 1.5 1.5

초기지원비율

 면적비례지불 0.3 0.2 0.4 0.4

 기타투입보조 0.3 0 0 0

소득이전효율성 비교 

면적비례지불 0.47 0.67 0.41 0.50

기타투입보조 0.17 0.56 0.66 0.69

 자료: OECD(2002), 박기백 외(2003), 필자 계산

○ 면적 비례지불의 초기지원비율은 0.4로 함

- 2015년 기준 ‘10a당 쌀 고정직불금’ ÷ ‘쌀 생산비 10a당 토지용역비’ = 10만원/ 

24.4만원으로 계산한 것임

<표 Ⅳ-5> 정책수단들의 소득이전효율 산출을 위한 모수들과 계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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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산결과, 토지와 노동을 제외한 기타투입재에 대하여 거래세를 부과하면(이는 

영세율 제도나 환급제도를 통한 혜택을 축소하는 것을 의미함) 세수 1원당 농가

소득은 0.66원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남 

○ 또한, 면적비례 지불은 재정투입 1원당 농가소득이 0.41원 증가하는 것으로 계산됨

□ 즉, OECD(2002), 박기백 외(2001), 또는 원종학 외(2014) 등의 선행연구와는 달리 

투입재보조의 소득이전효율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남

○ 면적비례직불의 소득이전효과가 선행연구에 비해서 낮게 나타난 이유는 농가

가 공급하는 토지의 비율( )이 크게 줄었기 때문임

○ 투입재보조의 효과가 선행연구에 비해서 크게 나타난 주된 이유는 노동공급탄

력성( )을 이전보다 낮게 가정했기 때문임

 - 농가인력의 고령화 등을 고려해볼 때 위의 계산에서 사용된 노동공급탄력성

보다 농가의 노동공급 탄력성은 더 낮을 가능성이 있음

○ 즉, 임차지의 비율이 높아지고, 농가의 노동공급 탄력성이 낮은 상황에서는 투

입재에 대한 보조의 이전소득 효율성이 상당히 높을 수가 있음

□ 그러나 이러한 결과가 ‘현재의 농업용 기자재 영세율이나 환급제도가 직접지불제

도보다 우월한 정책이다’라는 결론으로 직접적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님에 유의해야 함

○ 위의 수치 결과들은 정책상 고려해야 할 여러 요인 중 재정지출의 농가에 대

한 소득이전 효율이라는 한 가지 측면만을 살핀 것이기 때문임

○ 정책의 선택 또는 조합(policy mix)에는 소득이전 효율 이외의 여러 요인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임

- 비용 측면에서 환급제도는 이 모형에서 고려하지 못하는 상당한 행정비용을 

유발하고 있을 수 있기 때문임26) 

- 편익 측면에서 면적 비례 지불제도는 설계에 따라서 농가의 농지관리와 결부

된 긍정적 외부성 증진 효과를 거둘 수 있음

□ 또한, 쌀이라는 한 작목의 상황을 분석한 것이므로 여기에 나타난 토지 중 농가

에 의해 공급되는 비율은, 전체 농지 중 농가가 공급하는 비율에 비해 낮을 가능

성이 높음

26) 면적비례 지불제도 역시 제도가 어떻게 설계되는가에 따라서 상당한 순응 및 행정비용을 초래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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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서 면적비례 직접지불제도가 작목을 구분하지 않거나, 다수의 품목을 포

괄할 경우에는 그 소득이전 효율성이 위의 분석 결과보다 더 높을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함  

○ 참고로 2015년 농가경제조사에 따르면 농가평균 경지면적은 13,003m2이며 농

가가 자산으로 보유한 토지의 면적은 10,670m2 였음

 - 이것은 작목을 포괄하여 전체 경지를 살피면 농가의 공급비율이 쌀에서 보

이는 것보다 높을 가능성이 많음을 시사함

○ 또한, 전체적 임차농지비율은 통계청에 따르면 2015년에 0.5%였음27)

- 이 비율을 적용하여 소득이전효율을 계산해 보면(표의 ‘참고’ 열), 면적비례 

지불의 소득이전효율은 0.5로 상승함

5. 산업연관분석을 이용한 부가가치세 과세현황의 추정

가. 부가가치세 면세･영세율 제도의 비교

□ 대표적인 일반소비세의 형태는, 현재 200여개 이상의 국가에서 도입･시행중인 부

가가치세와, 미국의 판매세(sales tax)의 두 가지 형태가 대부분을 차지

□ 일부의 면세품 등을 제외하고 원칙적으로 모든 재화와 용역을 과세대상으로 한

다는 점에서 외형상 양자의 차이는 크지 않지만, 장･단점이 교차

□ 판매세의 장･단점 비교

○ 장점: 판매세의 경우 최종단계에서 일회성으로 과세되므로, 납세협력 및 징세비

용이 낮고, 부가가치세의 면세제도로 연유되는 누적효과의 문제가 없다는 점 등

- 과세구조가 비교적 단순하여 후진국에서도 쉽게 도입･운용하기 용이한 것도 

또 다른 장점

○ 단점: 중간단계의 생산･거래･유통단계에서는 과세자료･정보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사업자들의 탈세유인이 존재하고, 탈세 시 과세정보 부족으로 지하경

제가 만연할 가능성

27) 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EQ002(검색일자: 2017.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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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서 국민들의 자발적인 납세협력도가 높지 않다면 탈세가 만연할 가능성

이 높음

□ 부가가치세의 장･단점 비교

○ (장점) 매 거래단계마다 창출된 부가가치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부담하므로 이

중과세 방지에 효과적이며, 각 단계마다 매입･매출 자료가 이중적으로 발생하

므로 자료대사를 통한 과세정보 생산 및 탈세방지에 효과적

- 과거 영업세 등에서 보았듯이 거래단계 수에 따라 누적효과가 발생하여 동일 

품목조차 실효과세율이 달라지는 문제점이 있었던 것을, 부가가치세를 도입

함으로써 효과적으로 극복 가능

- 영업세 등의 경우와 달리 거래단계 수와 관계없이 이중과세를 효과적으로 방

지함으로써, 소비세의 소비지국과세 원칙에 충실하며, 따라서 가격 측면에서 

소비세의 완전공제를 통해 수출･국제가격경쟁력 제고에 유리

○ (단점) 과세방식이 복잡하고 납세자들의 교육수준･지적수준이 일정 수준에 미

달하면 원활한 시행이 용이하지 않은 단점 존재

- 수많은 매입･매출 자료의 유지･관리 등을 위해 높은 유지비용이 발생

- 원활한 부가가치세 납세신고를 위해 납세(의무)자들의 납세협력비용이 많이 

소요

- 징세당국의 관점에서도 높은 수준의 세정능력이 요구

- 부가가치세 과세품이 부가가치세 면세부문에 중간재로 투입되는 경우 과세분 

중간투입재에 포함된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못해 실효세율이 명목세율보다 커

지는 누적효과를 발생･야기

    ･ 이 경우 상대가격구조를 왜곡하면서 국민경제의 자원배분을 왜곡

□ 부가가치세의 커다란 단점 중 하나가 누적효과인데, 그 존재에도 불구하고, 대부

분의 국가에서 판매세 대신 부가가치세를 채택하고 있는 것은, 부가가치세의 장･
단점으로부터 기대할 수 있는 순편익이 판매세의 순편익보다 크기 때문임을 시사

○ 따라서 부가가치세와 판매세 사이에 어떤 체계가 더 우월한지의 문제는 더 이

상 특별한 정책이슈가 아니며,

○ 다만 누적효과로 인한 상대가격구조 왜곡 현상과 함께, 생활필수품 등을 대상

으로 역진성 보완기능 등을 목적으로 하는 면세제도가 누적효과 등으로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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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반감되는 현상이 발생하므로, 누적효과로 파생되는 부작용에 대한 정책개

선방안의 논의가 긴요

□ 미가공농수산물에 대해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상황에서, 농수산물 생산을 위해 

투입되는 기자재에 포함된 부가가치세가 야기하는 누적효과는 미가공식료품에 대

한 본래의 면세 취지를 약화시킴으로써, 농수산물 생산기반 육성과 소비자후생 

증진 목적의 수급구조 안정화 효과를 저해하는 부작용을 내포

○ 농수산물 생산을 위해 투입된 각종 기자재가 포함하고 있는 부가가치세가 공

제되지 않아 발생하는 누적효과로 인해 농수산물 생산비용 및 궁극적으로는 

소비자가격의 상승현상이 나타나면서 사회후생을 일부 훼손

○ 농어업 기자재 부가가치세 사후환급제도는 거시적으로는 누적효과 제거를 통

해 상대가격과 자원배분의 왜곡현상을 시정하는 한편,

○ 미시적으로는 누적효과 감축･제거를 통해 농수산물의 가격경쟁력을 회복함으

로써 농수산물 생산자들의 소득지지 등을 통한 생산기반을 원환하게 유지하고, 

가격인하 등을 통해 소비자후생을 극대화하는 등 수급구조의 안정화 효과를 

나타낼 수 있음

□ 누적효과를 완화･제거하기 위해서는 투입분 부가가치세(즉, 부가가치세 매입세액)를 

공제해주는 것이 필요한데, 대표적인 정책수단은 영세율과 사후환급방안이 있음

○ 영세율은 기자재 매입단계(농어업 종사자의 입장; 기자재 판매업자의 입장에서

는 매출단계)에서 부가가치세를 기공제한 상태에서 동 기자재를 매입(매출)하

는 것을 지칭

○ 사후환급은 농어업부문에서 농수산물 생산을 위해 실제 투입된 기자재만을 대

상으로 사후확인 과정을 거쳐 매입분 부가가치세를 환급해주는 것을 지칭

○ 두 방안 사이에는 세부담 공제시점에 대한 시간적 차이와, 매입분 부가가치세 

부담 경감을 위한 사후확인 과정과 그에 수반된 제반 비용의 차이가 존재하지

만, 부가가치세 실효부담률은 원칙적으로 동일

□ 원칙적으로 사후환급제도는 지원하고자 하는 정책대상만을 선택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부분에 사용된 경우에만 국한하여 사후확인과정을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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쳐 부가가치세를 환급해줌으로써 지원대상 이외의 부문에도 지원되는 누수현상을 

원천적으로 방지하기 위한 제도

○ 만약 농어업 기자재로 사용되는 물품들이 농어업부문에만 한정적으로 사용된

다면 굳이 사후환급제도를 활용하는 대신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비용효율적

이므로 바람직

○ 반면 농어업 기자재로 사용되는 물품들이 비농어업부문에서도 다양한 용도로 

널리 사용된다면, 영세율 제도를 적용함에 따라 누수현상이 발생

- 이런 경우에는 영세율을 적용하는 대신 과세 후 사후적으로 농어업부문에 투

입･사용된 것이 확인된 경우에 국한하여 환급해줌으로써 부정환급을 통한 누

수현상의 방지가 가능함은 앞에서 이미 설명한 바와 같음

□ 그러므로 농어업 기자재로 투입되는 물품들이 얼마나 농어업부문에 투입되는지, 

또는 비농어업부문에 투입되는 비율은 얼마인지를 파악할 수 있다면 영세율과 

사후환급제도 사이에서 어떤 방식이 더 효과적･효율적인지의 여부를 판단이 가능 

□ 영세율･사후환급제도의 적정성 판정을 위해 산업연관분석을 통해 농어업 기자재 

관련 업종･산업의 농어업부문 투입비율을 추정

○ 다만 산업연관표 상세표는 전 산업을 384개 부문으로 분류하고 있는데, 제Ⅱ

장에서 보듯이 부가가치세 사후환급 적용대상의 개별 품목에 비해 분류단계가 

커서 구체적인 항목분석에는 이르지 못하는 한계가 있음에 유의할 필요

□ 일부나마 농어업 기자재 투입분에 포함된 부가가치세의 환급을 통해 누적효과 

현상을 완화함으로써 상대가격 왜곡현상을 감축

○ 사후환급제도의 특성상 납세협력(순응)비용과 징세행정비용이 높다는 단점이 

있으므로, 

○ 누적효과의 제거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현행의 사후환급제도보다 차라리 해당 

기자재 품목 전체에 대해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오히려 비용효율적이라는 

견해도 있음

- 특히 동 기자재가 최종수요 단계에서 민간소비되는 비중이 무시할 수 있을 

정도로 매우 작은 경우에는 오히려 현행 과세방식보다 동 품목에 대해 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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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영세율 적용제도를 시행하는 것이 비용효율적

- 그러므로 이 경우에는 사후환급제도를 영세율 제도로 전환할 때, 보다 작은 

비용으로 누적효과를 효과적으로 제거할 수 있다는 장점이 존재

□ 그러나 이 방안의 경우에는 암묵적으로 누적효과를 용인하는 부가가치세제의 정

책효과를 부정하는 것으로서 누적효과 완화･제거 과정에서 누적효과 감소를 통해 

세수가 감소하는 부작용이 발생

□ 아래에서는 한국은행의 2014년도 384개 부문 투입산출표를 이용하여 부가가치세

의 세수구조(“나”항), 식음료품 산업연관 분석(“다”절), 농어업부문 중간투입 기자

재 산업연관 분석(“라”절)을 수행

나. 산업연관분석: 부가가치세의 세수구조

□ 2014년 투입산출표를 이용하여 384개 부문별로 부가가치세의 과세･면세 등의 여

부를 기준으로 산업연관분석을 시행해본 결과, 2014년 귀속분 기준으로 부가가치

세의 세수규모는 57조 1,388억원(발생주의 기준)으로 추정

○ 이는 2014년 세수실적(56조 4,450억원, 현금주의 기준)과 거의 유사

○ 상기 세수추정치 중 과세분 민간소비로부터 매출세액의 형태로 직접 징수되는 

세수는 48조 7,078억원으로 부가가치세 전체 세수의 86.3%에 이름

○ 나머지(7조 7,327억원)는 누적효과로 인한 세수 기여분

□ (2014년의 민간최종소비지출이 748조 2,008억원(출처: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이

므로) 만약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소비형)가 어떠한 면세도 없이 모든 부문이 

10%의 세율로 무차별하게 과세되었다면 부가가치세수는 약 74.8조원에 이르렀을 

것으로 예상

○ 다만 면세로 인해 매출세액 기준의 세수실적이 48.7조원이므로 외형상 과세부

문의 최종민간소비 비중은 약 65.1%(=48.7조원÷74.8조원)로 추정

○ 즉, 면세로 인해 최종민간소비지출로부터 징수되는 세수는 약 26.1조원 감소하

였지만, 부가가치세 면세로 인한 누적효과를 통해 약 7.7조원의 세수가 보전되

었음을 추론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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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는 역으로 누적효과로 인한 상대가격 구조의 왜곡효과를 완전히 제거한다

면 부가가치세의 총세수 중 약 7.7조원이 감소하게 됨을 의미

□ 누적효과는 면세부문에서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않음에 따라 나타나는 규모가 

2014년 현재 6조 5,197억원으로 전체 누적효과의 84.3%를 차지

○ 나머지는 과세부문에 투입된 면세품이 지니고 있는 전전단계에서 공제되지 않

고 기포함되어 있는 부가가치세액이 과세부문에서도 매입세액으로 공제되지 

않기 때문에 발생하는 부분으로 총 1조 2,175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

부가가치세 세수 추정치 2014년 기준

총세수(A+B) 564,450(100)

민간소비 기준 세수(A) 487,078(86.3)

누적효과 세수(B=C+D)  77,372(13.7)

면세부문(C)  65,197[84.3]

과세부문(D)  12,175[15.7]

  주: 1. 2014년의 부가가치세 징수실적(현금주의 기준)은 57조 1,388억원이고, 상기의 추정치 56조 
4,450억원은 발생주의에 입각한 귀속분 기준의 추정치임. 양자의 차이는 발생주의･현금주의
의 차이와 추정오차(estimation error)의 두 가지 요인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됨.

      2. ( ) 안은 총세수 대비 비중, [ ] 안은 누적효과 세수 대비 비중을 나타냄.
자료: Sung (2017), Table 2 인용.

<표 Ⅳ-6> 산업연관표 분석을 통한 부가가치세 세수추계 결과(2014년 귀속분 기준)

(단위: 억원, %)

다. 산업연관분석: 식음료품을 중심으로

□ 본 항에서는 농수산물로 구성된 식음료품(대부분 미가공)을 중심으로 해당 품목

의 최종민간소비비출 비중과, 부가가치세 실효세율, 부가가치율 등을 분석

□ 최종민간소비지출 비중

○ [그림 Ⅳ-3]에서 보듯이 벼, 맥류･잡곡, 낙농, 양돈, 원목, 재분, 사료 등 원상태

에서는 직접 소비하기 어렵고, 최종소비단계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도정, 소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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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장, 정육 과정 등 단순가공 과정이 필요한 품목의 경우에는 최종소비 비중

이 0%이거나 매우 미미한 것이 특징

○ 반면 상기의 단순 가공과정을 거친 정곡, 우유, 낙농품, 도축육, 가금육 등을 

비롯하여, 채소, 과실 및 각종 식품가공품류 등은 최종(민간)소비단계에서의 소

비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은 것이 특징

[그림 Ⅳ-3] 식음료품의 최종민간소비 비중(2014년 기준)

(단위: %)

  주: 1. 저자 추정치(2014년 산업연관표 연장표(384부문)를 기준으로 추정)
     2. 최종민간소비 비중은 중간수요(계)와 (최종소비지출 중) 민간소비지출의 합계 대비 민간소비

지출의 비중을 나타냄.

□ [그림 Ⅳ-4]에 의하면, (미가공식료품[단순 가공 포함] 등과 같이) 부가가치세의 

면세품의 경우에도 실효세율은 0이상

○ 면세 식음료품의 대부분의 경우 실효세율은 대체로 0~5% 내외 수준으로 추정

- 실효세율 0~1% 품목: 맥류･잡곡류, 콩류, 잎담배, 기타식용작물, 기타임산물 등

- 실효세율 1~2% 품목: 정곡, 과실, 감자류, 영림, 원목, 식용임산물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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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효세율 2~4% 품목: 채소, 낙농, 양돈, 육우, 도축육, 화훼작물 등

- 실효세율 4% 이상 품목: 가금류, 수산어획, 가금육, 우유, 낙농품, 수산동물저

장품, 사료 등

    ･ 주로 장비･장치를 많이 사용하는 품목일수록 실효세율이 높은 것이 두드

러진 특징

○ 가공식료품은 부가가치세 과세품목으로서 실효세율은 대부분 10∼11% 수준

□ 품목별 부가가치율이 작을수록 또는 해당 품목의 생산을 위해 투입되는 중간투입

재 가운데 과세품의 비중이 높을수록, 해당 품목의 실효세율이 높아지는 것이 특징

○ [그림 Ⅳ-5]에 의하면 대체로 부가가치율이 높은 품목일수록 부가가치세 실효

세율이 낮고,

○ 반대로 부가가치율이 작을수록 실효세율이 커지는 경향

□ 부가가치율이 높다는 것은 해당 품목을 생산함에 있어 투입되는 생산요소(노동, 

자본 등)에 대한 보수(피용자보수, 영업잉여 등)와 고정자본소모(주로 감가상각 

등) 등이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높다는 것을 의미

○ 이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될 수 있는 원재료 또는 중간재(농어업 기자재 포함)의 

투입비중이 작음을 의미

○ 그러므로 부가가치율이 높은 농수산물 품목의 경우에는 투입분(기자재)에 포함

된 부가가치세의 비중이 그만큼 작을 수밖에 없음을 시사

□ 이는 농수산물 가운데 부가가치율이 큰 품목일수록 투입분 부가가치세액이 작기 

때문에 사후환급을 통한 부가가치세 환급액의 크기도 작으며, 반대로 부가가치율

이 작을수록 환급규모가 큼을 시사

□ 그러므로 부가가치율이 높은 업종(부문)일수록 환급에 따른 가격효과의 크기가 

작은 반면, 부가가치율이 낮은 업종(부문)일수록 환급에 따른 가격효과가 크게 나

타날 수 있음을 암묵적으로 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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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Ⅳ-4] 식음료품의 부가가치세 실효세율(2014년 기준)

(단위: %)

  주: 1. 저자 추정치(2014년 산업연관표 연장표(384부문)를 기준으로 추정)
     2. 실효세율은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순수 물건값 대비 부가가치세의 비율을 나타냄.

[그림 Ⅳ-5] 식음료품의 부가가치율(2014년 기준)
(단위: %)

  주: 1. 저자 추정치(2014년 산업연관표 연장표(384부문)를 기준으로 추정)
     2. 부가가치율은 총투입 중 부가가치(피용자보수, 영업잉여, 고정자본소모, 순생산세)의 비율을 나타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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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민간소비 비중 실효세율 부가가치율
벼  0.00  1.73259 68.59

맥류 및 잡곡  1.69  0.09526  2.86
콩류 26.55  0.22915 37.07
감자류 38.12  1.56455 64.59
채소 60.31  2.36901 58.07
과실 70.70  1.67259 48.74

약용작물 20.42  1.11747 68.36
기타 식용작물 29.92  0.60221 24.98

잎담배  0.00  0.39760 14.99
화훼작물 21.00  3.77160 48.52
천연고무  0.00       0     0

종자 및 묘목 14.94  0.61200  6.63
기타 비식용작물  0.00  0.00792  0.19

낙농  0.00  2.85556 46.33
육우  0.00  3.34720 38.23
양돈  0.00  2.95296 47.66
가금 27.07  4.23186 25.98

기타 축산 58.70  1.54780 36.81
영림  0.00  1.24366 67.42
원목  0.00  0.96715 14.88

식용 임산물 38.14  1.23126 68.93
기타 임산물  8.76  0.60913 42.64
수산어획 36.69  4.84103 38.86
수산양식 26.29  3.79771 30.29
도축육 51.72  3.05284  2.12
가금육 31.96  4.57143  6.05
육가공품 52.68 10.91800 15.68
우유 75.60  4.33269 13.23
낙농품 70.49  5.13899 11.88

수산물 가공품 45.82 11.23447 11.63
수산동물 저장품 52.11  3.97293  8.41

정곡 58.91  1.85673  5.24
제분  8.45 10.09394 16.28

과실 및 채소 가공품 24.11  2.63289 13.45
커피 및 차류 24.19 10.31525 15.16

인삼 및 건강보조식품 58.67 10.40091 24.71
기타 식료품 67.13 10.56986 16.07

사료  1.85  5.37597 10.83
  주: 1. 저자 추정치
     2. 상기 추정치는 2014년 산업연관표 연장표(384부문)를 기준으로 추정한 값 기준
     3. 최종민간소비 비중은 중간수요(계)와 (최종소비지출 중) 민간소비지출의 합계 대비 민간소비

지출의 비중을 나타냄.
     4. 실효세율은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순수 물건값 대비 부가가치세의 비율을 나타냄
     5. 부가가치율은 총투입 중 부가가치(피용자보수, 영업잉여, 고정자본소모, 순생산세)의 비율을 

나타냄.

<표 Ⅳ-7> 주요 농수산물의 민간소비비중, 실효세율, 부가가치율 추정치(2014년 기준)

(단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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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산업연관분석: 농어업부문 투입 기자재 관련 부문을 중심으로

□ 본 항에서는 농어업부문에 기자재를 공급하는 산업･업종부문에 미치는 영향을 분

석하기 위해 한국은행의 384부문 투입산출표를 이용하여 산업연관분석을 수행

○ 384부문으로 분류하더라도 대부분 기자재 생산업종 전체에 대한 것일 뿐 구체

적인 세부항목에 대해 분류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세부품목별 분석은 불가능

○ 다만 업종의 성격상 개별 품목이 속한 업종을 분석함으로써 간접적으로 개별 

품목의 영향･효과를 추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1) 평가 기준

□ 주된 분석의 초점은 전체 수요(중간수요 + 최종민간소비) 중 농어업부문에 중간

수요로 투입되는 투입분의 비중에 대한 것임

○ 만약 동 비중이 매우 커서 거의 대부분의 산출물이 현행 부가가치세 사후환급 

대상의 농어업 기자재로 투입되고 비농어업부문으로의 투입비중이 미미하다면, 

오히려 영세율 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

- 왜냐하면 타 부문으로의 부정유통 가능성이 미미해지기 때문에 부가가치세 

환급효과의 누수현상을 방지하면서 납세협력비용･징세비용을 모두 최소화할 

수 있는 장점이 있기 때문

○ 반대로 농어업 이외 부문으로의 투입비중이 일정 수준을 넘어 상당히 크다면 

현행의 사후환급제도를 계속 활용하는 것이 정책취지에 부합

□ 그 밖에 비록 비농어업부문에 투입되는 비율이 작더라도, 최종(민간)소비되는 비

중 역시 매우 작다면, 해당 기자재 대부분을 중간재로 투입되는 물품으로 볼 수 

있는 만큼, 기자재 전체에 대해 영세율을 적용하거나 부가가치세를 환급해주더라

도 다음 단계에서 부가가치세의 환수효과가 발생하는 만큼 부가가치세의 영구적 

누수현상은 우려하지 않아도 됨에 유의할 필요

○ 다만 해당 기자재가 농어업부문 이외의 면세부문에 투입되는 경우에는 해당부

문에서 누적효과가 감소하므로, 그에 따른 부가가치세 세수감소 현상이 일부 

발생할 가능성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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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울러 비농어업부문에 대해서만 한정적으로 부가가치세를 영세율 또는 사후

환급을 통해 누적효과를 상쇄하는 조세지원을 해주는 것의 정책취지에 비추어

볼 때, 여타 부문에 대해서도 조세지원 효과를 동일하게 허용해주는 것이 적

절한지에 대한 조세지원의 형평성 문제에 대한 논란이 발생할 수 있음

  2) 실증분석 결과

□ 한국은행의 2014년 384부문 투입산출표를 분석한 결과에 의하면, 직･간접적으로 

농어업부문에 투입되는 기자재가 포함된 주요 업종･부문을 간추려보면, 사료, 끈･
로프･어망, 골판지 및 골판지 상자, 비료 및 질소화합물, 살충제 및 농약, 농업용 

기계, (각종) 선박류 등 19개 부문의 정도로 집약

□ [그림 Ⅳ-6]에서 보듯이 이들 업종･부문의 경우 거의 대부분이 중간재로서 투입되

며 최종(민간)소비로 수요되는 비중은 매우 미미한 것으로 분석됨.

○ 예외: 공구류(2014년 현재 최종민간소비 비중은 11.0%로 작지 않은 편)

□ 농어업용으로 투입되는 사료, 비료, 살충제 등은 부가가치세가 면세되거나 사후환

급되는 대상품목에 해당

○ 이들 품목의 경우 전단계에서 공제되지 않은 부가가치세로 인해 실효세율은 

대체로 4∼6% 수준

○ 나머지 항목은 대부분 부가가치세 과세품목으로서 실효세율은 명목세율(10%)

보다 조금 더 높은 10∼10.1% 정도로 추정(이상 [그림 Ⅳ-7]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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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Ⅳ-6] 주요 농어업 기자재의 최종민간소비 비중(2014년 기준)

(단위: %)

주: 1. 한국은행의 2014년 384부문 투입산출표(기초가격 총거래표)를 이용한 저자 추정치 기준
   2. 민간소비 비중 (%) = 민간소비/(중간수요 계+민간소비)

[그림 Ⅳ-7] 주요 농어업 기자재의 부가가치세 실효세율(2014년 기준)

(단위: %)

주: 1. 한국은행의 2014년 384부문 투입산출표(기초가격 총거래표)를 이용한 저자 추정치 기준
   2. 실효세율(%) = (최종수요) 부가가치세/민간소비(부가가치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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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기 품목들은 대부분 공산품으로서 일부 또는 상당수가 농어업 기자재로 볼 수 

있으며, 이들 품목들의 부가가치율은 최저 10.8%(사료)에서 최고 26.6%(포장용 플

라스틱 용품)의 범위를 보이는 것으로 분석됨([그림 Ⅳ-8] 참조)

□ 상기 품목들은 대부분 중간투입재로 투입되는데 그 가운데 농어업부문에 기자재 

등으로 투입되는 비중은 사료(82.5%), 비료 및 질소화합물(62.3%), 살충제 및 농약

(49.4%), 끈･로프･어망(39.1%) 등의 품목에서 압도적으로 높은 것으로 추정([그림 

Ⅳ-9] 참조)

○ 반면에 기타 직물, (포장용) 골판지 및 골판지상자, 공구류 등은 농어업부문 투

입비중은 0(섬유직물 등)∼12.5%(농업용 기계) 수준으로 상당히 작은 편

[그림 Ⅳ-8] 주요 농어업 기자재의 부가가치율(2014년 기준)

(단위: %)

주: 1. 한국은행의 2014년 384부문 투입산출표(기초가격 총거래표)를 이용한 저자 추정치 기준

   2. 부가가치율 (%) = 부가가치/총투입, 부가가치: 피용자보수, 영업잉여, 고정자본소모, 순생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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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Ⅳ-9] 주요 기자재가 농어업 부문의 중간재로 투입되는 비율(2014년 기준)

(단위: %)

주: 1. 한국은행의 2014년 384부문 투입산출표(기초가격 총거래표)를 이용한 저자 추정치 기준

   2. 농림어업 중간수요 비중(%) = 부문별 농림어업 중간수요/(중간수요 계 + 민간소비)

□ 상기의 추정결과를 놓고 볼 때 사료(농어업부문 투입비율 82.5%)를 제외하면 비

농어업부문에 투입되는 비율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추정

○ 따라서 상당수 항목은 영세율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누수현상(즉, 타 부문으로

의 부정전용)이 발생할 우려가 있음

○ 사후환급 제도 운용으로 인한 납세협력비용이 무리하게 크지 않다면, 사후환

급제도로 운용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됨

민간소비 
비중

실효세율 부가가치율

농림어업 중간수요 비중

중간수요 계 
대비

중간수요+민간
소비 대비

사료  1.85  5.37597 10.83 84.01 82.45
천연섬유직물  2.18 10.03493 12.15 0.00 0.00
화학섬유직물  0.13 10.04461 21.70 0.00 0.00
기타 섬유직물  0.00 10.06363 20.53 0.00 0.00
끈, 로프 및 어망  3.77 10.03586 22.02 40.59 39.06

<표 Ⅳ-8> 주요 농어업 기자재 관련 부문의 민간소비 비중, 부가가치세 실효세율 및 

부가가치율, 중간수요 비중 비교

(단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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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요약 및 소결

□ 산업연관분석을 시행해본 결과 미가공식료품 중 생산과정에서 원재료･중간투입재 

등의 중간투입비율이 낮아서 부가가치율이 높은 품목일수록 누적효과가 작기 때

문에 부가가치세 환급액 역시 작아 소기의 정책효과가 작게 나타나는 것으로 분석

○ 반면에 장치, 설비, 기구 등 중간투입재(기자재)가 많이 투입되는 품목의 경우

에는 사후환급을 통한 지원효과가 상대적으로 큰 것으로 분석

□ 농어업부문으로 중간투입되는 기자재 품목들의 경우 산출물 중 중간생산단계의 

중간재로 투입되는 비율이 현저하게 높고 최종소비단계에서 민간소비되는 비중은 

매우 미미한 것이 특징

○ 한편 사료의 경우에는 농어업 부문에 투입되는 비율이 82.5%에 이를 정도로 

절대적으로 높고, 

민간소비 
비중

실효세율 부가가치율

농림어업 중간수요 비중

중간수요 계 
대비

중간수요+민간
소비 대비

기타 원지 및 판지  0.87 10.05430 23.84 0.26 0.26
골판지 및 골판지상자  0.05 10.08364 25.51 6.70 6.70
합성수지  0.00 10.05606 10.96 0.01 0.01
합성고무  0.00 10.02658 12.09 0.00 0.00
화학섬유  0.00 10.05714 14.22 0.00 0.00
비료 및 질소화합물  0.07  4.25393 14.65 62.32 62.27
살충제 및 농약  1.55  5.98052 19.95 50.17 49.39
포장용 플라스틱제품  1.43 10.05508 24.47 4.48 4.42
공구류 11.01 10.05578 26.59 1.91 1.70
펌프 및 압축기  1.12 10.04481 19.27 0.10 0.09
농업용 기계  0.00 10.06511 16.55 12.58 12.58
강철제 선박  0.00 10.08166 16.69 0.00 0.00
기타 선박  0.00 10.05886 11.28 0.00 0.00
선박 수리 및 부분품  0.00 10.07960 21.90 4.99 4.99
주: 1. 한국은행의 2014년 384부문 투입산출표(기초가격 기준 총거래표)를 이용하여 추정한 저자추정치 

기준
   2. 민간소비 비중(%) = 민간소비/(중간수요 계+민간소비)
   3. 실효세율(%) = (최종수요) 부가가치세/민간소비(부가가치세 제외)
   4. 부가가치율(%) = 부가가치/총투입, 부가가치: 피용자보수, 영업잉여, 고정자본소모, 순생산세
   5. 농림어업 중간수요 비중(%) = 부문별 농림어업 중간수요/(중간수요 계) 또는 (중간수요 계 + 민

간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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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료 및 질소화합물(62.3%), 살충제 및 농약(49.4%), 끈･로프･어망(39.1%) 등의 

품목들도 비교적 농어업부문 투입비중이 높은 편

□ 미가공식료품으로 대표되는 농수산물은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만큼 매입세액 불

공제로 인한 누적효과가 발생하여 가격경쟁력이 저해되는 결과를 초래

□ 그러므로 영세율이든 사후환급제도든 투입 기자재에 포함된 부가가치세를 실질적

으로 공제해주면 누적효과 제거를 통해 농어업 소득지지 또는 소비자후생 증진 

효과를 가져다주므로 사후후생을 증진시키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평가됨

6. 농가소득 지원 효과: 서베이자료 비교 및 회귀분석을 중심으로

□ 본 절에서는 농어업 기자재 부가가치세 사후환급제도가 농가소득에 미친 영향을, 

농가경제조사자료･가계동향조사자료의 상호대사를 통해 비교･추정

○ 분석방법은 농가(농가경제조사) 및 비농어가(가계동향조사자료) 사이의 서베이

자료를 이용하여 계층별 소득분포를 추정･비교하는 방법과 회귀분석 방법의 

두 가지를 이원화

○ 자료의 상호비교로부터도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으나, 가계소득에 영향을 미

치는 요인은 매우 다양하고 단순비교만으로 얻을 수 있는 정보가 제한적이기 

때문에 보완적으로 회귀분석도 함께 시행

○ 상기의 두 자료 비교를 위해 2003년, 2008년, 2014년의 3개년도 자료를 대상으

로 분석

- 상기 시점은 사후환급제도의 시행 초･중기 및 최근 시점을 선택

가. 소득분배 구조의 차이: 농가경제조사 대 가계동향조사자료의 비교

□ 농가경제조사자료와 가계동향조사자료를 비교하면, 비농어가(도시･읍･면 지역)의 

가구당 총소득 평균이 농가보다 814만원(2003년)∼1,272만원(2014년) 더 많은 것

으로 추정(<표 Ⅳ-9> 참조)

○ 농가와 비농어가 사이의 총소득 격차는 비농어가 총소득의 약 22∼26.5%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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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나 상기의 차이를 모두 비농어가와 농가의 총소득 차이로 보기는 어려움

○ 왜냐하면 연령, 학력, 가구규모 등 소득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요인이 매우 다

양하기 때문에 양자를 직접 비교하는 것은 부적절･곤란

농가(A)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6분위 7분위 8분위 9분위 10분위 평균

2003 397 969 1,335 1,660 2,018 2,421 2,897 3,516 4,539 7,679 2,743 
2008 532 1,115 1,465 1,766 2,157 2,608 3,114 3,795 4,989 9,135 3,068 
2014 483 1,108 1,478 1,878 2,374 2,913 3,541 4,603 6,094 10,902 3,537 

가계(B)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6분위 7분위 8분위 9분위 10분위 평균

2003 1,161 1,794 2,234 2,618 3,013 3,404 3,876 4,483 5,272 7,708 3,557 
2008 883 1,513 2,099 2,649 3,192 3,747 4,371 5,154 6,277 9,441 3,932 
2014 1,046 1,838 2,577 3,287 3,975 4,656 5,408 6,351 7,709 11,246 4,809 
A-B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6분위 7분위 8분위 9분위 10분위 평균

2003 -764 -825 -899 -958 -995 -983 -979 -967 -733 -29 -814 
2008 -351 -398 -634 -883 -1,035 -1,139 -1,257 -1,359 -1,288 -306 -864 
2014 -563 -730 -1,099 -1,409 -1,601 -1,743 -1,867 -1,748 -1,615 -344 -1,272 

(A-B)/B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6분위 7분위 8분위 9분위 10분위 평균

2003 -65.8  -46.0  -40.2  -36.6  -33.0  -28.9  -25.3  -21.6  -13.9  -0.4  -22.9  
2008 -39.8  -26.3  -30.2  -33.3  -32.4  -30.4  -28.8  -26.4  -20.5  -3.2  -22.0  
2014 -53.8  -39.7  -42.6  -42.9  -40.3  -37.4  -34.5  -27.5  -20.9  -3.1  -26.5  

주: 저자 추정치

<표 Ⅳ-9> 총소득 분포(농가경제조사 vs. 가계동향조사자료)

(단위: 만원, %)

□ <표 Ⅳ-9>에 의하면 농가가 비농어가에 비해 (가구주) 연령이 압도적으로 높음

○ 양자의 가구주 평균연령의 차이는 2003년과 2008년 13∼14세 수준에서 2014년 

20.5세 수준으로 격차가 크게 벌어짐

○ 이는 고령화 추세가 보편적으로 진전되는 가운데, 특히 농촌지역에서의 인구

고령화 현상이 더욱 급속히 진전되면서 양자 간의 연령 차이가 크게 확대된 

것으로 추정

□ 저소득층일수록 가구주 연령이 더 높은 것이 특징

○ 왜냐하면 고연령층일수록 경제활동 가능성이 하락하기 때문에 농가와 비농어

가 사이에 비대칭적 고령화 현상으로 인해 명목소득의 차이가 더 빠르게 확대

된 것으로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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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구규모도 소득에 크게 영향을 미침(<표 Ⅳ-11> 참조)

○ 가구원 수가 더 많을수록 취업인 수도 평균적으로 더 많기 때문에 평균적 관

점에서 가구원 수와 가구소득 사이에 정(+)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추정

□ 농어업 기자재 부가가치세 사후환급제도가 농가소득에 미치는 영향을 포착하기 

위해서는 연령, 가구원 수, 학력 등의 교란요인을 제거하는 것이 필수적

○ 이를 위해 회귀분석을 시행(아래의 “나”항 참조 요망)

농가(A)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6분위 7분위 8분위 9분위 10분위 평균

2003 60.88 64.99 63.86 61.47 59.75 58.87 57.55 56.65 55.26 52.71 59.20
2008 65.88 68.25 68.44 67.04 64.89 62.61 63.15 60.4 59.44 58.18 63.83
2014 76.35 80.12 79.57 75.19 77.07 72.68 69.28 68.02 67.36 62.42 72.81

가계(B)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6분위 7분위 8분위 9분위 10분위 평균

2003 55.28 47.59 44.33 43.76 42.49 42.69 44.92 43.53 43.75 46.06 45.44
2008 65.77 57.78 50.60 49.18 47.59 45.68 46.11 45.21 46.00 47.27 50.12
2014 69.08 61.12 55.82 51.44 47.82 47.85 46.93 47.71 47.44 48.25 52.34
A-B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6분위 7분위 8분위 9분위 10분위 평균

2003 5.60 17.40 19.53 17.71 17.26 16.18 12.63 13.12 11.51 6.65 13.76
2008 0.11 10.47 17.84 17.86 17.30 16.93 17.04 15.19 13.44 10.91 13.71
2014 7.27 19.00 23.75 23.75 29.25 24.83 22.35 20.31 19.92 14.17 20.47

주: 저자 추정치

<표 Ⅳ-10> 가구주 연령 분포(농가경제조사 vs. 가계동향조사자료)

(단위: 세)

농가(A)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6분위 7분위 8분위 9분위 10분위 평균

2003 2.76 2.47 2.69 2.89 2.93 3.29 3.22 3.45 3.84 4.04 3.16
2008 2.37 2.26 2.33 2.44 2.62 2.67 2.76 2.89 3.60 3.64 2.76
2014 2.45 2.48 2.45 2.34 2.56 2.56 2.77 2.96 3.14 3.29 2.70

가계(B)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6분위 7분위 8분위 9분위 10분위 평균

2003 2.56 3.12 3.33 3.41 3.55 3.64 3.84 3.82 3.89 4.00 3.52
2008 1.39 1.85 2.27 2.79 3.13 3.29 3.5 3.54 3.62 3.75 2.91
2014 1.33 1.67 2.12 2.57 2.94 3.09 3.29 3.42 3.47 3.55 2.75
A-B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6분위 7분위 8분위 9분위 10분위 평균

2003 0.20 -0.65 -0.64 -0.52 -0.62 -0.35 -0.62 -0.37 -0.05 0.04 -0.36
2008 0.98 0.41 0.06 -0.35 -0.51 -0.62 -0.74 -0.65 -0.02 -0.11 -0.15
2014 1.12 0.81 0.33 -0.23 -0.38 -0.53 -0.52 -0.46 -0.33 -0.26 -0.05

주: 저자 추정치

<표 Ⅳ-11> 가구원 수 분포(농가경제조사 vs. 가계동향조사자료)

(단위: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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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농가소득 지원 효과: 회귀분석을 통한 농가･비농가간 소득격차의 분석

□ 본 항에서는 아래의 소득결정식을 기준으로 회귀분석을 시행하여 농가소득 지원

효과를 추정･분석함

○ 회귀분석 결과는 <표 Ⅳ-12> 참조

□ 회귀방정식: 소득결정식

○ 소득  상수  농가더미  가구원 수  연령  연령 

성별더미  학력초  학력중  학력고 

학력전문대  학력대  학력대학원  

○ 농가와 비농어가 사이의 차이를 포착하기 위해 농가경제조사자료와 가계동향

조사자료를 연도별로 혼합(pooling)하여 회귀분석을 시행

□ 상기의 소득결정식을 기초로 회귀방정식을 설정하여 분석하면 농가 소득지원 효

과를 분석할 수 있음

○ 농가 소득지원 효과는 농가더미의 계수(만원 단위) 추정치를 측정 가능

○ 나머지 설명변수는 모두 통계학적으로 유의수준 1%에서 유의(significant)

□ 회귀분석 결과, 농가의 가구당 평균소득은 비농어가에 비해 2003년 304.6만원, 

2008년 404.0만원, 2014년 78.4만원 작은 것으로 추정

○ 이 효과는 연령, 학력, 성별, 가구원 수 등 여타의 소득결정요인이 미칠 수 있

는 영향을 제거한 것으로 <표 Ⅳ-9>에서 단순 추정한 것과 큰 차이를 보임

□ 2014년 현재 농가와 비농어가 사이의 가구당 평균소득의 단순차이가 1,272만원으

로 나타났지만, 다른 요인에 의한 차이를 교정하면 그런 차이의 거의 대부분이 

사라지는 것으로 추정

○ 교정된 차이, 즉 교란요인을 제거하였을 때의 효과 차이를 전적으로 농어가 

소득지원을 위한 정부의 정책효과로 보기는 어렵지만,

○ 그 가운데 상당 부분은 영세율 제도를 포함하여 농어업 기자재 부가가치세 사

후환급제도의 효과도 포함된 것으로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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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히 시간이 경과하면서 농가와 비농어가 사이의 소득격차가 감소한 것은 농어

업 기자재 부가가치세 사후환급제도(영세율 제도 포함)의 효과가 발현된 데 기인

하는 부분이 큰 것으로 추정됨

□ 기타 요인의 효과 정리

○ 연도의 차이에 불구하고, 가구주가 남자일 경우(성별더미=1), 학력이 높을수록, 

유의미하게 가구소득이 더 높은 것으로 추정

- 특히 학력더미의 경우 고학력 더미일수록 계수 추정치가 더 큰 값을 보여, 

고학력자의 평균소득이 더 높음을 의미

- 학력더미에서는 무학력을 설명변수에서 제외하였으므로 각 학력더미 계수는 

무학력가구의 평균소득과의 차이를 나타냄

  ･ 예: 2014년의 고졸학력자는 무학력자에 비해 평균 1,101.3만원 정도 가구소득

이 더 많음을 의미

○ 가구주 연령이 증가할수록 가구소득이 증가하지만, 연령이 일정 연령대를 넘

어가면 오히려 연령이 증가할수록 소득이 감소하는 2차곡선의 형태로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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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효율성 분석

□ 본 장에서는 농어업 기자재 부가가치세 사후환급제도의 효율성 충족 여부에 대

한 이론적 검토 및 실증분석 결과에 기초한 정량적 평가를 수행

1. 기본 원칙과 장단점 비교

가. 기본원칙

□ 농어업 기자재 부가가치세 사후환급제도와 관련하여 효율성이란 ① 비용효율성 

② 상대가격 구조 관련 자원배분 효율성 ③ 외부성(외부효과) 관련 효율성 ④ 농

어가 소득 지지･보조 관련 효율성 ⑤ 소비후생 관련 효율성 등의 관점에서 검토 

가능

  1) 비용효율성

□ 사후환급제도의 비용효율성 문제는, 정책효과가 유사한 영세율 제도와의 상대적 

효율성과, 농어업 기자재에 포함된 전단계매입세액에 대한 환급을 통한 편익 대

비 사후환급제도 운용을 위해 필요한 사후환급 관련 납세협력･징세비용 사이의 

상대적 효율성의 두 가지로 구분 가능

□ 영세율 제도와의 상대적 효율성: 납세협력･징세비용 측면에서는 영세율 제도가 

사후환급제도보다 우월하지만, 영세율 제도의 경우 농어업 이외 부문으로의 전용

가능성 등의 측면에서 누수 가능성이 더 큼에 유의할 필요

○ 제도의 특성에 따라 적절성이 다르므로 어느 한 제도가 다른 제도보다 지배적

으로 더 우수한 것으로 일반화하기는 어려움

○ 전략적 분업의 필요성

- 영세율 제도가 적절한 경우: 기자재의 거의 전량이 농어업부문에 투입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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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타 부문에 투입되거나 최종소비단계에서 소비되는 비율이 매우 낮은 경우

에 적절

- 사후환급제도가 적절한 경우: 농어업 이외 부문에 투입 또는 최종소비되는 

비율이 무시하기 어려운 경우에 적절

□ 편익 대비 비용효율성: 사후환급제도를 시행함에 따른 편익(소비자잉여･후생 증진

(가격안정화 등) 및 생산자잉여(즉, 농어가 소득지지･보전효과 증진 효과 등)보다 

납세협력비용･징세비용의 합이 더 큰 경우에는 경제학적 관점에서 순손실이 발생

○ 이런 경우에는 사후환급제도와 같은 간접적이면서도 비용비효율적인 조세지원

방안보다는 생산보조금이나 (저소득층 지원을 위한) 소득지원 정책이 보다 바람직

○ 단, 생산보조금은 WTO 금지규정에 위배될 가능성이 존재하므로 신중할 필요

□ 일반적으로는 상대가격 체계를 왜곡하는 소비세 지원방식보다는 상대가격 왜곡효

과가 없는 소득지원 방식이 일반적으로 보다 우월

○ 다만 상기의 사후환급제도는 미가공식료품 면세에 따른 누적효과에 의한 상대

가격 체계 왜곡효과를 완화해주는 효과가 있는 만큼, 최소한 이론적 관점에서 

볼 때 지원효과의 상대가격구조 왜곡 측면에서는 소득지원 정책에 비해 특별

히 더 열악할 이유는 없는 것으로 판단

○ 다만 전가(shifting)로 인해 부가가치세 사후환급 지원액 중 일부는 소비자에게 

이동(전가)되므로, 전가된 만큼 농어가 소득지원 효과는 감소

○ 사후환급의 정책목표가 농수산물 생산기반 유지(그중 한 꼭지는 농어가 소득

보전･지원) 및 생산기반 안정화(농수산물 가격안정화 및 소비자후생 증진 등)

에 있는 만큼 양자 간의 공유비율에 차이가 있을 수 있을 뿐 가격정책･소득정

책 사이의 근본적 차이는 크지 않은 것으로 평가

□ 그러므로 비용효율성 문제의 핵심은 납세협력비용･징세비용의 과다 여부로 집약

  2) 상대가격 구조: 자원배분의 효율성

□ 농수산물은 대부분 미가공식료품으로서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데, 면세품의 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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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매입세액 불공제로 인해 발생하는 누적효과와 그로 인한 상대가격 구조 왜곡

효과를 사후환급제도를 통해 일부 제거

○ 여기서 자원배분의 왜곡이란 면세에도 불구하고 공제되지 않는 전단계매입세

액으로 인해 누적효과가 발생하기 때문

○ 따라서 누적효과만큼 상대가격 구조가 왜곡

- 상대가격 체계의 왜곡은 대체효과 등을 통해 자원배분을 왜곡

□ 그런데 부가가치세 사후환급을 통해 상대가격 왜곡요소를 일부 완화･제거

○ 기자재에 포함된 전단계매입세액의 환급을 통해 실제적인 가격경쟁력을 개선

함으로써 최종생산물(즉, 미가공농수산물)에 대한 면세의 효과를 회복시키는 

순기능을 발휘하는 것으로 평가 가능

  3) 외부성(외부효과) 관련 효율성

□ 주류, 담배, 유류 등의 경우에는 소비 시 음주사고, 간접흡연 폐해, 환경오염･교통

혼잡 등과 같은 외부불경제, 즉 사회적 외부비용을 발생시키지만 경쟁시장에서는 

상기의 외부비용을 부담하지 않기 때문에 경쟁균형에서는 사회･경제적으로 바람

직한 수준보다 더 많은 소비량 수준에서 균형이 성립

○ 이런 경우 경쟁균형에서는 사회적 한계비용이 사회적 한계편익을 초과하면서 

사후후생의 손실이 발생

□ 이와 같이 외부불경제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흔히 피구후생조세의 성격을 지니는 

개별소비세(excise taxes)를 부과함으로써 외부효과로 인해 초래되는 “시장의 실

패”를 교정할 수 있음

□ 그러나 농어업 기자재 부가가치세 사후환급제도(영세율 제도의 경우에도 마찬가

지)는 일반적으로 외부성과는 거리가 먼 만큼 외부성 관련 효율성과는 관계가 없

는 것으로 평가됨

○ 그러므로 사후환급제도의 경우 세 번째 효율성 기준과는 별다른 관련성이 없

으므로, 외부성과 관련한 효율성 측면의 논의에서는 자유로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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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농어민 등에 대한 경제적 지원 효과 측면에서의 효율성

□ 농어민에 대한 경제적 보상･지원 목적의 소득지지･보전의 한 수단으로서 사후환

급제도의 효율성을 논하면, 직･간접적으로 동 정책의 효과성이 인정되지만, 비용 

대비 수익 측면에서의 효율성 관점에서 효율적인 정책수단인지에 대해서는 논란

의 여지가 존재

□ 일반적으로 소득지지･보전을 위한 정책효과는 소득보조 등의 직접수단이 효과적

인 정책수단인 것으로 알려져 있음

○ 그런데 부가가치세의 (사후)환급을 통한 지원은 매우 간접적인 전달경로

(transmission mechanism)를 거치는 만큼 정책효과가 불확실하거나 최악의 경우 

단절의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운 것이 일반적

□ 특히 식음료품 등과 같이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상당히 낮은 품목의 경우에는 조

세지원(부가가치세 환급 등)의 효과가 생산자보다 소비자에게 귀착될 가능성과 

폭이 더 크다는 점에서 직접지원수단보다 효과가 적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추정

○ 다만 효율성 조건도 여러 가지가 존재하므로 소득지지･보전 효율성이 중요한 

판단근거임에는 분명하지만, 다른 조건들도 함께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할 필요

  5) 소비후생 관련 효율성

□ 농어업 기자재 부가가치세 사후환급을 통해 생산비용의 절감이 가능하므로 가격

안정화와 그를 통한 소비자잉여･후생의 증가를 발생

□ 특히 농수산물(미가공식료품을 포함한 식음료품)의 수요가격탄력성이 매우 낮다

는 점을 고려할 때 소비자후생의 증진 효과가 상당히 큰 것으로 평가

나. 장단점 비교

□ 사후환급제도의 장･단점 비교: 납세협력 비용과 세무행정비용의 관점

○ 사후환급제도를 영세율 제도와 비교할 경우 장단점이 교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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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점

○ 환급을 위해 납세협력비용이 증가

○ 영세율 제도에 비해 환급 시까지 명시적･암묵적 금융비용이 소요

○ 사후환급의 적정성 검토를 위한 행정비용이 소요

○ 부가가치세 사후환급 대상과 동일한 물품이 최종소비되지 않거나 그 비중이 

무시할 수 있을 정도로 매우 작다면 굳이 사후환급대신 영세율 적용이 보다 

비용절약적

□ 장점

○ 비농어업부문에 대한 불필요한 지원의 방지 가능

○ 부가가치세 사후환급 대상과 동일한 물품이 최종소비되는 비중이 작다면 굳이 

사후환급할 필요성이 작아짐

2. 농어업 기자재 부가가치세 사후환급 실적

□ 사후환급제도는 농어업 사업자가 직접 신청하여 환급받거나, 농업협동조합(농협) 

등을 대리인으로 하여 농협 등의 사후확인 과정을 거쳐 대행 환급받는 2가지 형

태로 환급제도가 운영중

○ 직접 신청자는 대부분 영농법인으로 구성

○ 대행신청자는 일반 소규모 자영 농림어업축산민들이 대부분

□ 농어업 기자재 부가가치세 사후환급 실적은 1,880.2억원으로 부가가치세 세수실적

(61조 8,282억원)의 0.30% 수준(<표 Ⅴ-1> 참조)

○ 2014년의 환급실적은 1,752.3억원으로 부가가치세의 총세수(57조 1,388억원) 대

비 0.31%의 비율을 차지

○ <표 Ⅴ-2>는 농업협동조합이 대행업무를 담당하고 부분의 세부항목별 환급실

적(2016년 기준)을 보여줌

□ 지역별로 사후환급 실적은 농어업 비중이 매우 낮은 도시지역이 낮고 농어업 비

중이 높은 광역자치단계일수록 사후환급 실적이 높은 경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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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년 투입산출표(산업연관분석)를 분석한 결과에 의하면, 농어업 기자재를 포함

한 업종･품목(<표 Ⅳ-4>에 적시한 19개 품목)으로서 농어업부문(<표 Ⅳ-3>의 38개 

업종･항목)에 투입된 중간투입은 총 5조 165.7억원(2014년 기준) 규모

○ 이중 부가가치세가 환급된 (중간)투입액의 규모는 1조 7,523억원에 이르는 것

으로 추정

- 중간투입물(기자재)이 부가가치세 과세품이라는 것을 암묵적으로 전제하면, 

부가가치세가 사후환급된 중간투입물(즉 사후환급 대상 농어업 기자재)의 시

장규모는 사후환급 부가가치세 규모의 10배로 추정 가능

○ 부가가치세가 환급된 투입액의 (시장)규모는 총중간투입금액 전체의 34.9%를 

점유하는 것으로 추정

- 이는 부가가치세 사후환급 대상이 되는 기자재의 농어업 부문 투입비율이 동 

품목에 대한 전체 시장규모의 약 3분의 1 정도를 차지하는 것으로 추론할 수 

있음

□ 최근 환급실적을 보면 대행 환급비중이 절대적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

○ 다만 최근 추세적으로 직접 환급비중이 완만하게 증가하는 추세

- 직접환급 비율 추이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19.9%  →   18.1%  →  19.4%  →   23.5%  →  25.0%

□ 상기의 추이변화로부터 영농사업자들의 형태 변화를 추론하기에는 표본의 숫자가 

너무 작기 때문에 단정적인 결론을 내리기는 어렵지만, 영농법인 등에 의한 직접

환급 규모･비중이 함께 증가추세를 보이는 것은, 소규모･영세개인영농에서 대규

모 영농법인 등에 의한 농업경영 형태로 서서히 전환되는 현실을 반영해주는 것

으로 추론됨

○ 특히 개인영농사업자들의 대부분이 노인들인 점과, 인구고령화가 급속히 진전

되고 있음을 감안할 때 향후에도 직접 환급비중이 당분간 계속 상승할 가능성

이 있는 것으로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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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제도 운용 및 검토･개선방안

□ 본 장에서는 농어업 기자재 부가가치세 사후환급제도에 대한 타당성･효과성･효율

성 분석결과를 토대로 동 제도의 성과를 요약･정리･평가하고 향후 정책방향에 대

해 간략히 논의함

1. 정책평가 종합

가. 정책효과 분석 요약･정리

□ 제Ⅲ∼Ⅴ장의 타당성･효과성･효율성 분석결과를 종합해볼 때, 농어업 기자재 부

가가치세 사후환급제도는 논리적･이론적 합리성이 인정될 뿐만 아니라 실증분석

(수요함수 추정, 산업연관분석, 농가소득 보전･지원효과 분석을 위한 회귀분석 

등) 결과를 통해서 정책 실효성･유효성이 인정

□ 농어업 투입 기자재에 포함된 부가가치세 부담 현상이 문제가 되는 본질적인 원

인은, 주된 생산물인 농수산물, 특히 그 중 대부분을 차지하는 미가공식료품에 대

한 부가가치세가 면세됨에 따라 전단계 매입세액이 불공제되면서 불공제매입세액 

만큼의 누적효과가 발생하기 때문

○ 누적효과는 결과적으로 농수산물의 (세포함) 생산비를 높임으로써 소비자가격

은 물론 농어민들의 소득 감소효과를 동반

○ 따라서 불공제매입세액에 대한 공제(사실상의 영세율 또는 환급)를 통해 소비

자후생과 농어민 소득증대 효과를 도모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

□ 타당성

○ 조세 부과의 초과부담 문제 및 상대가격 왜곡의 시정을 통한 자원배분의 효율

성 회복, 조세지원을 통한 소비자후생･생산자(농어민) 소득 지원･보전 효과에 

대한 이론모형 분석을 통해 동 제도의 타당성이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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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기의 타당성은 정책의 “효과성” 분석을 위해 시행한 제Ⅳ장의 수요함수 실증분

석 결과에서 객관적으로 입증

○ 수요함수의 추정을 통해 농수산물(주로 미가공식료품)의 수요구조가 가격비탄

력적인 특성을 지님에 따라 가장 큰 수혜를 누리는 계층은 소비자(전방전가 

효과)라는 실증분석 결과를 획득

○ 후방전가 효과(생산자에 귀착)를 통해 생산자(농어민)들도 일부 혜택을 수혜함

을 이론모형을 통해 확인

□ 효과성

○ 수요분석과 산업연관분석, 농가소득 관련 서베이자료(농가경제조사자료, 가계

동향조사자료)의 직접 비교 및 회귀분석을 통해 동 정책의 효과성을 검정

○ 수요분석: 주로 농수산물로 구성된 식음료품의 수요가격탄력성이 상당히 낮음

을 확인

- 타당성 분석에서 제시한 두 가지 이론모형 가운데 하나의 형태가 타당함을 

확인하고 이론모형이 제시한 정책효과를 재확인

- 이는 소비자후생의 증가가 농어가 소득보전･지원효과보다 상대적으로 더 클 

수 있음을 시사

○ 산업연관분석: 농어업부문의 부가가치율, 실효세율, 누적효과 등을 분석하여 

사후환급제도의 적정성을 검토･확인

- 기초 주식물인 곡물 등의 경우 부가가치율이 높아 부가가치세 사후환급의 규

모가 상대적으로 작은 반면, 장치산업 등의 경우에는 환급시 환급지원액이 

상대적으로 크기 때문에 정책수혜 효과가 상당히 클 수 있을 것으로 분석

○ 서베이자료 비교: 농가(농가경제조사자료 기준)와 비농어가(가계동향조사자료 

기준)를 단순비교해본 결과 양자간의 평균소득격차가 계속 확대되는 추세

- 다만 성별, 연령, 교육수준(학력), 가구규모(취업인 수에 대한 대리변수), 직

종･업종 등 소득결정요인이 무수히 많기 때문에 단순비교를 통해 추정한 농

가･비농어가 사이의 소득격차 추이만으로 올바른 추론이 곤란

- 편의보정을 위해 회귀분석을 시행

○ 회귀분석 결과, 여타 요인에 의한 교란요인을 제거하면 농가와 비농어가 사이

의 소득격차가 절대적 크기가 상당히 크게 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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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뿐만 아니라 추세적으로도 격차가 줄어드는 결과를 보여줌

- 영세율, 사후환급제도 등을 포함하여 다양한 농어업 지원정책이 존재하는데, 

이들을 각기 분리하지는 못하였지만, 총체적으로 이들 정책이 복합적으로 작

용하여 농가･비농어가 사이의 절대･상대소득격차를 축소한 것으로 평가

○ 다만, 전술하였듯이, 농가･비농어가 사이의 급격한 연령격차 확대(주로 고령화

에 기인하는 것으로 추정) 등의 요인에 따라 교란요인을 제거하지 않으면, 외

형상으로는 소득격차가 더욱 확대되는 것처럼 보이는 착시현상이 존재함에 유

의할 필요

□ 효율성

○ 사후환급제도의 비용 대비 효과성, 상대가격 구조 왜곡, 농어가 소득지원, 소

비자후생 증진 등과 관련한 효율성 측면에서 사후환급제도의 효율성이 인정됨

- 다만 효율성 판단기준으로서 외부성(외부불경제 또는 외부경제) 관련 효율성 

기준에서는, 부가가치세 사후환급제도 자체가 외부성을 나타내는 항목이 아

니라서 효율성 판단사항에 해당되지 않음에 유의할 필요

나. 시사점

□ 위에서 요약･정리하였듯이 농어업 기자재 부가가치세 사후환급제도는 타당성, 효

과성, 효율성의 모든 측면에서 정책 적합성과 유효성이 인정되며, 합리적 제도인 

것으로 평가됨.

○ 사후환급제도의 필요성이 제기되는 부분 중 하나라, 농어업부문의 대표적 생

산물인 (미가공)식료품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면세 효과가 일부 누적효과를 통

해 상쇄되는 문제 때문

□ 사후환급제도(영세율 제도도 마찬가지)는 누적효과를 완화 또는 제거해줌으로써 

미가공식료품에 대한 면세를 통한 정책의도･목적(농수산물 수급기반 안정화, 수요

기반 확충을 통한 생산기반의 확대 효과도 존재)에 충분히 부합하는 것으로 평가

○ 사후환급을 통해 누적효과 완화･제거를 통해 왜곡된 상대가격 구조의 시정효

과도 일부 존재

○ 부수적으로는 미가공식료품이 생활필수품이라는 점에 주목하여 부가가치세의 

역진성 보완기능도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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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후환급제도의 목적상 보호･지원대상이 아닌 여타 부문(즉, 비농어업부문)에까지 

사후환급의 혜택이 부여됨으로써 불필요한 누수 및 부정유통 현상을 방지하자는 

차원에서 영세율 제도와 차별화화여 사후환급제도를 운용

○ 누수 및 부정유통 현상의 방지를 위한 사후확인 제도가 효과적인 방안이지만,

○ 사후확인 작업을 위해 납세협력비용이 많이 수반되는 점이 단점

□ 그러므로 부정유통 가능성이 낮은 품목, 이를테면 농어업부문 이외의 부문에서는 

별로 사용하지 않는 품목에 대해서는 사후환급제도 대신 영세율 제도를 채택하

는 것이 훨씬 비용효율적

○ 상기의 품목에 해당되는 것 중에서는 이미 상당히 많은 부분이 영세율을 적용

받고 있으며,

○ 일부 품목에서는 타 부문 전용 가능성이 매우 낮음에도 불구하고 사후환급제

도가 적용되고 있어 개선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

2. 정책 개선방안

□ 이론적･논리적 근거 및 실증분석 연구에서의 연구결과들이 대체로 현행 농어업 

기자재 부가가치세의 사후환급제도를 정책 필요성과 타당성･효과성･효율성 등을 

확인하고 있음

□ 각종 민원이 발생하여 사후환급 대상 품목을 증가시켜야 하는 상황이 도래하더

라도 필요성이 인정되는 항목은 이미 충분한 것으로 판단되며, 추가적으로 사후

환급 대상항목의 폭을 넓히더라도 그에 따른 편익의 증가는 매우 제한적일 것으

로 전망

○ 이 경우 사후환급 대상이 증가함에 따라 면세로 인한 누적효과를 다소 축소하

는 효과가 있어 상대가격 구조의 효율성 측면에서는 개선효과를 기대할 수 있

을지 모르지만, 절대규모는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며,

○ 본래 면세제도로 인해 초래되는 누적효과는 부가가치세의 세수를 일부 보전해

주는 효과를 나타내는데, 사후환급제도의 활용대상의 범위를 확대할 경우 누

적효과를 통한 세수보전효과가 축소될 수 있음에 유의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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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실에서 정보가 부족하여 정량분석을 수행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지만, 이 

때 누적효과 감소에 따른 상대가격 구조 시정 및 소비자후생 증진 등의 긍정적 

효과, 세수감소 등과 같은 부정적 효과의 비교형량을 통해 정책우선순위를 선택

하는 것이 바람직

○ 다만 앞서 설명하였듯이 이미 한계편익이 높은 품목들은 대부분 영세율 또는 

사후환급 적용대상에 추가되어 있기 때문에, 대상항목을 추가하더라도 그에 

따른 한계편익이 한계비용보다 더 큰 항목을 찾는 것은 쉽지 않은 것으로 추정

□ 농어업 기자재 부가가치세 사후환급제도(영세율 포함)의 적용범위를 과다하게 책

정하면 부가가치세의 과세기능이 일부 무색해지면서, 판매세 형태의 소비세와의 

차별성과 차이가 줄어들 가능성이 있음에 유의할 필요

□ 사후환급제도의 경우 일반 소규모･영세농어민의 경우에는 사후환급의 범위가 늘

어나는 것을 선호하지만, 사후환급 품목의 확대는 실질적인 납세협력비용의 누적

적 증가를 초래할 수 있음에 유의할 필요

○ 특히 사후환급을 위한 사후확인 작업은 농업협동조합(주로 대행의 경우)  등이 

실제의 소요비용을 부담하는 측면이 있어 사후환급의 수혜자와 신청자 사이의 

분리가 발생

○ 이 경우 소규모･영세농어민은 사후환급 신청 및 확인 작업과 관련한 비용을 

직접 부담하지 않으므로 “주인･대리인의 문제”는 물론 도덕적 해이의 가능성

이 존재함에 유의할 필요

□ 이런 부분은 수혜대상자(농어민)의 비용과 편익이 분리되면서 과도한 세경감 혜

택을 주장하게 될 여지도 일부 있음

○ 부담은 농협 등 대리인이 지고, 수혜는 농어민 본인이 직접 수혜를 받음에 따

른 불일치가 발생하기 때문

□ 순수하게 이론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중간투입과정에서 영세율을 적용하거나 또

는 (전단계)매입세액의 사후환급제도를 광범위하게 활용하더라도 부가가치세의 

근간(세원 확장성)을 과도하게 침해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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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는 중간단계에서 영세율(사후환급 포함)이 적용되더라도 최소한 최종소비단

계에서는 환수효과가 발생하기 때문에 세수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음

- 다만 징수시점의 시차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 면세의 누적효과를 통해 증수되는 세수증가효과가 다소 축소될 가능성은 있음

- 그러나 누적효과 감소로 인한 세수감소는 상대가격 체계의 왜곡 시정이라는 

긍정적인 효과도 있음에 유의할 필요

□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세율･사후환급제도의 (광범위한) 확대는 제도의 복잡성을 

증대시키고, 실세수 증대의 효과성이 없거나 매우 작은 데 반해 별도의 세원관리

를 위해 납세협력비용･징세비용이 추가적으로 크게 증가할 수 있다는 점에서는 

유의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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Ⅶ. 요약 및 정책시사점 

□ 본 연구에서는 농어업 기자재의 부가가치세 사후환급 제도에 대해 효과성 및 효

율성 등의 측면에서 평가 

○ 동 조항의 취지인 ① 농수산물 생산기반 유지, ② 농수산물 안정적 공급 유도, 

③ 농가 소득안정 등에 어느 정도 기여하고 있는지에 대해 분석 

○ 수요탄력성 추정, 공급탄력성 추정, 일반균형 모형 및 산업파급효과 분석 등을 

통해 효과성 평가 

○ 동 제도와 밀접하게 관련된 영세율 제도와의 관계 등을 포함하여 효율성 측면 

등에 대해 검토 

□ 수요분석을 위한 수요함수 추정결과 농어업 생산물 전체로 보면 수요의 가격탄

력성이 매우 낮은 것으로 확인 

  가격탄력성(미보상) 소득탄력성

식･음료품 0.00355 3.05283 -0.00716 0.02209

주: 1. (미보상자기)가격탄력성과 소득탄력성은, 가계동향조사자료의 1990∼2015년의 분기별 개인평균
치를 기준으로 측정한 값 기준

<표 Ⅶ-1> 선형지출체계 수요함수의 회귀분석 결과

(단위: 십만원[])

○ 국내의 기존 연구는 주로 개별 농산물의 수요탄력성 추정 등에 치중하고 있으

며, 탄력성이 큰 것으로 추정 

○ 동 제도에 대한 평가를 위해서는 개별 품목이 아닌 농산물 전반에 대한 탄력

성 추정 등이 필요하며, 본 연구의 분석결과는 이론적 예측과는 부합 

□ 일반균형분석 (CGE 모형)을 통한 모의실험 결과, 농어업 기자재 영세율 제도 및 

사후환급제도는 농산물 가격을 2.70% 낮추고, 생산량을 0.55% 확대시키는 것으로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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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GE 모형 분석에서는 농어업 기자재에 영세율 제도나 사후환급제도의 축소를 

의미하는 가설적인 경우를 설정하여 효과를 분석 

○ 현행 영세율 및 사후환급 제도가 농산물의 가격안정 및 생산기반 확대 효과를 

어느 정도 발휘하고 있을 가능성을 시사

□ 실증분석 및 모의실험 결과를 이론적인 모형과 결합하여 정책목표 달성 측면에 

대해 논의할 수 있는데, 동 제도의 당초 취지인 ① 농수산물 생산기반 유지, ② 

농수산물 안정적 공급 유도, ③ 농가 소득안정 등의 다양한 정책목표 중에 ①과 

②의 목표에서 효과성이 더 큰 것으로 해석 

□ 기타 분석결과 

○ 소득계층별 귀착효과 : 농산물에 대한 소비지출이 전체 소비지출에서 차지하

는 비중이 저소득층에서 상대적으로 더 높다는 점을 감안하면, 동 제도는 소

득계층별 세부담의 형평성 측면에서는 대체로 긍정적 

- 다만, 이러한 효과는 동 제도의 당초 취지에 제시되어 있지는 않다는 점에서, 

본 연구에서는 기타 논의사항에서 언급 

○ 농업 전반에 대한 지원은 농가와 비농가 사이의 소득격차 축소 등에도 부분적

으로 기여할 수 있는 측면 

○ 산업연관분석 결과

- 미가공식료품 중 생산과정에서 원재료･중간투입재 등의 중간투입비율이 낮아

서 부가가치율이 높은 품목일수록 부가가치세 환급액 역시 작아, 소기의 정

책효과가 작게 나타나는 것으로 분석

□ (효과성 분석) 사후환급이 소비자 후생증진, 농산물 가격 안정, 농어민 소득지지 

등의 효과를 부분적으로 가지는 것으로 판단 

□ 농산물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현재의 조세제도하에서는 동 제도의 

존치 필요성은 대체로 인정되며, 납세협력 비용 등을 감안하여 영세율제도와의 

역할을 합리적으로 설정하여 운용하는 것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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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효율성 분석) 납세협력비용 등을 감안하면, 동 제도는 영세율제도에 비해서는 비

효율적 

○ 그러나 영세율제도 적용으로 인해 지원이 비농업부문으로 지원이 누수되는 것

을 방지하는 것이 동 제도의 취지라는 점을 감안하면, 동 제도를 단순하게 영

세율 제도와 비교하는 것은 한계 

□ 따라서 누수효과가가 크거나 부정유통의 가능성이 높은 품목에 대해서는 사후환

급제도를 유지하고, 그러한 가능성이 낮은 품목에는 영세율 제도를 적용하는 것

이 합리적  

□ 농가소득지원 측면에서 다른 직접지원 방식 등 다른 방식의 지원보다 더 효율적

인지는 일률적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측면 

□ (시사점 및 개선방안) 동 제도의 존치 필요성은 대체적으로 인정되며, 납세협력 

비용 등을 감안하여 합리적으로 운용하는 것이 필요  

○ 원론적으로는 적용대상을 지속적으로 늘리는 것이 합리적이지만, 제도가 복잡

해지고 농어업인이 부담하지 않는 대행 납세협력비용의 증가하는 등의 문제 

등을 감안할 필요  

○ 지원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대상에 대해, 영세율 제도와 과세환급 제도의 대상

에 효과적으로 편성하여 운영하는 것이 필요 

□ 본 연구에서의 평가는 미가공식료품 등에 대해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현재의 

틀을 유지하는 것을 전제로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 제도에 국한하여 평

가하였으며, 그로 인해 효율성 등에 대한 평가는 매우 제한적인 등의 한계  

○ 미가공식료품 등에 대해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현재의 틀 내에서는 동 제도

의 효과성 및 효율성 등에 대해 조세지출 심층평가의 전형적인 틀 내에서 검

토하는 것 자체가 의미가 제한적 

○ 기본적으로 누적효과(cascading effect)를 제거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부분이 되

기 때문 

○ 미가공식료품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의 틀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한지가 

좀 더 근본적인 문제이며, 이러한 측면에 대해서도 향후 검토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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